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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KLIPS), this study 
investigates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where adult children have undertaken the 
most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their elderly parents without well-established social 
safety net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KLIPS data, three out of five households 
provided some type of support for their aged parents and two out of five households of 
the elderly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ir adult children on a regular base. 
However, the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are not enough to alleviate the impact of 
the fall in the earned income of those who retired and are approaching an age of 
needing financial assistance from external source. The monthly income of those at least 
the age of 75, even with the earning of their spouses, is below the staggering amount of 
450,000 won, which indicates that the elderly in Korea are at high risk of poverty. 

In order to analyze micro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private income transfers to the 
elderly parents, the following three samples extracted from the KLIPS data are used: a 
sample of respondents of age 50 or older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their financial 
status; a five-year household panel sample in which their unobserved family-specific and 
time-invariant characteristics can be controlled by the fixed-effects model; and a sample 
of the younger split-off household in which characteristics of both the elderly household 
and their adult children household can be controlled simultaneously. The results of 
estimating private income transfer models using these samp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ominant motive lies on the children-to-parent altruistic relationship. 
Additionally, another is based on exchange motive, which is paid to the elderly parents 
who take care of their grandchildren. Second, the amoun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ha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income of the elderly parents, while bei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income of the adult children. However, its income elasticity is not 
that high. Third, the amount of private income transfers shows a pattern of reaching the 
highest level when the elderly parents are in the age of 75 years old, following a 
decreasing pattern thereafter. Fourth, public assistance,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appears to crowd out private transfers. 

Private transfers have fared better than public transfers in alleviating elderly poverty, 
but the role of public transfer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welfare expansion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  안 망이 미흡

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요한 역할을 해온 사 소득이 에 한 미

시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  자료

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 의 

다섯 가구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 소득이

은 사 소득이 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 까지는 사 이

이 공 이 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 기 후 복지지출의 확 와 

함께 공 이 의 비 이 폭 높아져, 공

이 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

상 고령자는 2003년 기 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 으로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

을 실질 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 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 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해

서는 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 를 없애기 

한 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여 히 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한 사  부양

이 공  부양으로 환되면서 재정건 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고 경직  비용부담이 큰 보편

여의 확 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한 집

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0s, so that one of four elderly people depends on 
public transfers as their main income source in 2003. As of the same year, however, 
there existed and occupied 12% of the elderly households those who seemed eligible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benefit but did not receive any public assistance. To 
remove elderly poverty, government may need to improve welfare delivery system as well 
as to increase welfare budget for the poor. In the face of persistent elderly poverty and 
increasing demand for public support for the elderly, which will lead to increasing 
government debt, welfare policy needs targeting toward the neediest rather than expanding 
universal benefits that have less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heavier cost. 
Identifying every disadvantaged elderly in dire need for economic support and providing 
them with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nd imminent 
responsibility that we all should assume to prepare for the growing aged population, and 
this also should accompany measures to utilize the elderly workforce with enough 
capability and strong will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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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령인구 부양을 한 지출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크게 증가하 는데, 

OECD 평균(2001년 기 )을 살펴보면 

GDP의 22.5%에 달하는 사회복지지출 가

운데 무려 3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

만 한국의 경우 같은 해 기  GDP의 

8.7%에 달하는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14.0%가 고령인구 부양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갭은 다음의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에서는 

국민연 과 같이 고령인구에게 지 되는 

공 연 이 상 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

은 상태다. 둘째, 생계형 근로에 종사하는 

고령인구가 많다(박창균[2005]). 셋째, 자

식의 노부모 부양 습이 남아 있다(석재

은․김태완[2000]). 이  두 번째와 세 번

째 요인은 노후소득보장을 한 사회  

안 망(social safety net)이 미비했던 실

을 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

식의 노부모 부양은 동거를 통한 부양 이

외에도 노부모 가구에 한 사 소득이

(private income transfer), 컨  생활비 제

공이나 용돈 지  등의 형태로 노인빈곤

에 한 일종의 사  안 망(private safety 

net)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핵가족화․

개인주의화․ 출산․고령화 등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 추세는 고령인구를 

각자의 자식에게만 맡겨 놓기 어렵게 만

들고 있고, 국가에 한 노인복지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남은 21세

기에도 자식은 우리나라 부모의 노후 비

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고령인구의 소득보장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 ․공  소득

이 에 한 미시  분석을 수행한다. 우

선 정책변수인 공 이 에 비해 이  동

기나 이 액의 크기  패턴의 변화를 쉽

게 악하기 힘든 사 이 에 해 미시 

데이터를 사용한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조제도를 심

으로 한 공 이 의 빈곤완화효과를 사

이 과 비교해 살펴보고, 정책  시사

을 도출할 것이다. 구체 으로 본 논문

은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

에 해 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우

리나라에서 부모에 한 소득이 의 빈

도와 액수는 어떤 수 인가? 어떤 자식

이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에게 어떤 동기

로 경제  도움을 주는가?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 이 은 자식의 노부모에 

한 소득이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 공공부조의 사각지 와 수구, 그리

고 노부모 부양 패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본 연구는 근간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세  간 소득이 (intergenerational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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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한 학문  기여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해 시사

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기 된다. 먼  학문 으로 

세  간 소득이 에 한 경제학  연구

는 특히 부모의 자식에 한 투자모형

( : Becker[1974, 1991], Becker and 

Tomes[1986], Behrman et al.[1982], Cox 

[1987] 등)을 분석틀로 하여 지난 20여 년

간 미국을 심으로 상당히 진척되어 왔

다. 하지만 지 까지의 연구 결과는 논의

의 종결을 보지 못해 여 히 다음과 같은 

미결과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사 이

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해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의 을 찾

았다고 보기 어렵다.1) 둘째, 사 이 이 

공 이 을 구축하는지에 해서도 아직 

확정 인 결론에 이를 만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양질의 새로운 데

이터를 잘 정의된 모형에 사용한 실증연

구 결과의 소개는 이 분야에 한 학문  

기여가 될 것이다. 한 부모에 한 자

식의 소득이 이 드물게 이루어지는 미

국과 달리, 부모가 노후생계를 자식의 소

득이 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이 의 동기나 정책  시

사 이 상이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세  간 소득이  문

제를 자식의 노부모 부양이라는 각도에

서 조명한 새로운 실증연구로서 기존 연

구와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

득보장방안과 련해 요한 정책  시

사 을 가질 것이다. 우선 자산소득과 공

이 소득이 많지 않은 한국의 노인가

구는 자식 등으로부터의 사 이 소득에 

상당 부분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한 소득이 에 한 연구는 

고령인구 부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할 것이

다. 한 공공부조의 빈곤완화효과와 효

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공공부조

가 사 이 을 비롯한 민간행 에 미치

는 향에 한 분석과 공공부조의 사각

지 (dead zone)  수구(loophole)에 

한 악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

로 개된다. 먼  Ⅱ장에서는 선행연구

를 략 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Ⅲ장에서

는 노부모와 자식 상호 간 소득이 의 실

태를 살펴보고 미국의 경우와도 비교해 

본다. Ⅳ장에서는 노부모에 한 소득이

모형을 다각도로 추정하여 소득이 에 

 1) 컨 , McGarry and Schoeni(1995, 1997), Dunn and Phillips(1997), McGarry(1999, 2000)  Hochguertel 
and Ohlsson(2000) 등의 연구는 이타  보상 동기를 뒷받침하는 반면, Cox(1987), Cox and Rank(1992), 
Cox, Eser, and Jimenez(1998), 그리고 Laferrère and Wolff(2004)에 수록된 랑스 논문들은 이기  교환 

동기를 지지하며, Kim(2005)은 이타  동기와 편애를 동시에 포함한 복합 인 동기로 자식에 한 부모

의 소득이 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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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노부모와 자식의 특성을 

악하고 사 이 과 공 이 의 계를 

분석한다. V장에서는 사 이 과 공 이

의 노인빈곤 완화효과를 측정하고, 공

공부조 로그램의 사각지 와 수구를 

검하며, 노부모 부양 패턴의 변화 추세

를 조망함으로써 정책  시사 을 모색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간략

히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와의 관계

한국에서 사 소득이 에 한 연구는 

주로 사 이 의 빈곤완화효과에 을 

맞춰, 손병돈(1999), 석재은․김태완

(2000), 김교성(2002), 홍경 (2002), 김진

욱(2004), 박찬임(2005) 등에 의해 수행되

었다. 이들 연구는, 소득층이 공 이

에 의존하는 비 이 높고 주로 부유층을 

심으로 사 이 이 이루어지는 선진복

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 이

이 빈곤층의 생계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함으로써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시

킨다는 을 지 하고 있다.

한편, 사 이 의 동기  공 이 에 

의한 사 이  구축효과를 분석한 실증

연구는 사 이  련 데이터의 축 과 

함께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확정 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미국 

통령 산하 연 정책 원회 조사자료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에서, Cox(1987)는 사

이 의 행태가 이타  동기보다는 이

기  교환 동기( 컨 , 사 이  수 자

의 서비스 제공에 한 가)와 더 잘 부

합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Cox and 

Jakubson(1995)의 연구는 이타  동기에

서 측하는 바와 같은 공 이 의 사

이  구축 증거를 찾지 못했다. 진재문

(1999) 역시 만 55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

주자  사학연 수 자․생활보호 상

자․일반인으로 구성된 약 500명의 데이

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공 이 액이 

사 이 액을 인다는 일 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강성진․ 형

(2005)은 한국가구경제패 조사와 한

국노동패 조사(제2～7차) 데이터를 사

용해, 사 이 이 이타 인 동기에서 이

루어지며 공 이 은 사 이 을 상당 

부분 구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한국노동패 의 제6～7차 연결 데이터를 

사용한 성재민(2006)은 통계 으로 유의

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공 이 은 공 연 , 사회보

험, 공공부조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사 이 과 공 이 의 

계를 규명하기 해서는 우선 분석에 

사용된 공 이 의 범 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 연 제도인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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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무원연 , 교원연 , 군인연  등 

특수직역연 이 1차 안 망으로 깔려 있

고, 여기서 제외된 소득층에게는 경로

연 을, 그리고 빈곤선 이하의 계층에게

는 최종 안 망으로서 기 생활보장 여

를 지 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의 다층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세부 인 

소득원과 공 이 의 구성요소들이 사

이 에 미치는 향을 개별 인 설명변

수들로 분리하여 각각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노부모에 한 소득이

  자식으로부터의 이 을 여타의 사

소득이 과 구분하고, 자식(제공자)의 

입장에서 보고한 소득이 과 부모(수

자)의 입장에서 보고한 소득이 을 비교

하여 이 소득에 한 설문조사에서 흔

히 등장하는 측정오차(특히 수 자의 축

소 보고) 문제를 검하고자 한다. 그리

고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고려하지 않

았던 다양한 변수들, 를 들면 노부모의 

결혼상태, 주  최소생활비 수 과 실

제 소득과의 갭, 생활비 지출 패턴, 부동

산․ 융자산 등의 부와 부채, 그리고 거

주지역 등을 분석에 도입해 이들이 사

소득이 에 미치는 효과를 악한다. 나

아가 원자료에서 찰되지 않은 변수들

의 향은 한 가구의 정보가 다년간에 걸

쳐 보고된 패 자료의 특성을 활용한 계

량경제모형으로 통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과 련된 

정책제안과 련해서는 문형표 편(2005)

과 정경희 외(2005a, 2005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문형표 편(2005)에 수록된 

일련의 연구들은 인구구조 고령화가 국

민연 을 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에 미치는 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윤

진호 외(2004)와 이태수 외(2004)의 연구

는 빈곤해소를 해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 등의 공공부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

시했다. 그런데 노후소득보장과 련한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요한 노후소득원의 역할을 해온 사 소

득이 에 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가구패  데이터를 

사용해 사 소득이 에 한 미시  분

석을 수행하고 실증 결과와 향후 망을 

토 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가 갖고 있던 분석상의 공백을 메우

려고 한다. 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

소득이 의 실태와 그 결정변수에 

한 미시  분석, 사 ․공  이 의 빈곤

완화효과 추정, 공공부조의 사각지 와 

수구에 한 검토, 그리고 노부모 부양

규범의 변화와 출산․고령화 추세가 

향후 사 소득이 에 미칠 향 등을 고

려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정

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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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먼  본 논문은, 노부모에 한 소득이

에 해 이론 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

라, 미시 패  데이터를 이용한 실태 

악과 실증분석에 을 맞추고 있음을 

밝힌다.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특히 부모와의 경제  교류에 

한 문항이 도입된 제4차 조사 이후의 데

이터와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 부가조

사가 포함된 제6차 조사 데이터를 이용

한다. KLIPS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에 해당하는 표본 조사구 에서 제

주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표본으로 1998년에 1차 조사

를 시작한 장기추  생애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표본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

상의 가구원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다. 8

차 조사가 완료된 2005년까지도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78% 수 으로 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패 자료로서의 장 을 

유지할 것으로 기 된다.3) 본 연구와 

련해 KLIPS는 사 소득이  문제를 다각

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인 동시에, 

각종 공 이 의 수 상황 한 상세히 

보고하고 있어, 공 이 의 사 이  구

축(crowding-out) 여부를 미시 으로 조사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부

모와 자식 사이의 세  간 소득이  행태

에 한 국제비교를 해 본 연구는 유용

한 련 정보가 있는 미국의 패  데이

터, 특히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와 WLS(Wisconsin Longitudinal 

Study)를 보조 으로 활용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

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해 분석해 나

가고자 한다. 첫째, KLIPS 데이터에 나타

난 부모와 자식 간의 경제  교류의 빈도

와 액수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한다. 모든 원자료 통계에 가구별 가

치를 용해 한국의 평균 인 노부모 

 2) 부모에 한 자식의 소득이 이 드문 미국  환경에서 세  간 소득이 의 분석틀은 주로 자식에 한 

부모의 소득이  는 투자를 분석하는 모형으로 개발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이타  선호(altruistic 
preference) 가정에 바탕을 둔 Becker and Tomes(1986)류의 모형과 Behrman et al.(1982)류의 모형이 리 

활용되어 왔다. 한 Cox(1987)류의 모형은 소득이 의 동기(이타  동기  이기  교환 동기)를 테스

트해 보기 한 목 으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Laferrère and Wolff(2004)는 사 소득이  련 문헌에 등

장한 다양한 미시모형들을 핵심 가정에 따라 단순화하여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론  모형에 심이 있는 

독자들은 참고할 만하다.
 3) 다른 나라의 표 인 연례조사방식의 가구 패  데이터와 비교해서도 KLIPS 데이터는 재까지 등

한 수 으로 높은 원표본가구 유지율, 즉 낮은 표본탈락률(attrition rate)을 보이고 있다. 8차 조사 시 에

서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면 1968년에 시작한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는 74%, 
1984년에 시작한 독일의 G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는 79%, 1990년에 시작한 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는 69% 다. 한편, 1993년에 시작한 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경

제활동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KHPS)는 1998년 6차 조사에서 원표본가구 유지율 44%를 기

록하고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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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실태를 략 으로 살펴본다.

둘째, 제6차 조사에 포함된 고령자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해, 자식으로부터 

받는 경제  도움이 부모의 각종 소득원

천(근로, 융자산, 부동산, 공 연 , 사

회보험, 공공부조 등)에 각각 어떻게 반

응하는지를 분석한다. 종속변수로 자식

으로부터 받은 경제  도움의 존재 여부

를 사용하는 로빗(Probit) 모형에서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가

족 내의 상 성을 군집 형성을 통해 통제

한 표 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계산한다. 한 소득이 액수를 

종속변수로 분석함에 있어서는 사 이

이 있었던 가구를 표본에 포함하는 데 따

른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를 고려한 

일반화된 토빗(Generalized Tobit, or 

Heckit) 모형을 도입한다. 부가 으로 부

모의 결혼상태, 건강상태 등이 소득이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소득이  행

태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 부모에게 경

제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아들과 딸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탐구한다.

셋째, 부모와의 경제  교류에 한 설

문이 담긴 제4차부터 제8차에 이르는 조

사자료를 가구별로 매치시켜 5개년에 걸

친 소득이 의 동학을 악하고, 각 가구

당 다시 (multi-period) 측치가 존재한

다는 을 이용해 개별 가구의 찰되지 

않은 시간불변 인 특성(time-invariant 

heterogeneity)이나 가족특수 인 특성

(family-specific heterogeneity)을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으로 통제한 추정

치를 얻어낸다. 특히 자식가구의 소득  

인구학  변동이 노부모에 한 소득이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넷째, 미국의 주요 가구패 조사  하

나인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장 을 벤치마킹해 추  조

사한 한국노동패 의 분가자식가구(split- 

off families)를 원가구(original families)와 

매치시켜 부모가구와 자식가구의 등하

고 병렬 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

해 어떤 특성을 가진 자식이 어떤 특성

을 가진 부모에게 경제  도움을 주는지

를 분석한다. 한 가구주의 부모에 한 

소득이 과 배우자의 부모에 한 소득

이 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제6차 기본조사와 고령

자 부가조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가구

주 세  표본을 추출하고, 각 가구의 최

생계비를 추정한 후, 자립 인 가구소

득에 사 이 과 공 이 이 추가될 때

의 빈곤완화효과를 살펴보고 소득이  

후에도 남아 있는 빈곤 갭의 규모를 가구

별 가 치를 이용해 추정한다. 아울러 노

인가구주 세 에 한 공공부조의 사각

지 와 수구를 검하고 그 규모를 추

정한다. 끝으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노부

모 부양 패턴의 변화를 살펴본 후에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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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실태

부모가구와 성인자녀가구 사이의 경제

 교류 계에 해서는 2001년의 KLIPS 

4차 조사부터 가구별 조사항목에 련 설

문이 포함되었다. 질문 내용은 동거하지 

않는 부모와 작년 한 해 동안 경제  도

움을 주고받았는지의 여부와 주고받은 액

수에 한 것인데, 경제  교류에 법 인 

증여나 상속은 제외할 것과 물 공여(

를 들어, , 부식, 가 제품 등을 보내거

나 사주는 경우)는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포함시키라는 지시문이 부가되었다. 실제 

조사에서는 가구주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

모에 해 각각 질문이 제시되었지만, 

<표 1>에 제시한 소득이 은 가구주의 부

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구분하지 않고 양

가 부모와 주고받은 경제  도움을 합산

한 것이다.4)

<표 1>을 보면 략 다섯 가구  한 

가구가 1년 동안 부모로부터의 소득이

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소득이 을 받은 

성인자녀가구의 평균 이 액은 한 가구에

서 외 으로 큰 액(5억원)이 포함된 6

차 조사를 제외할 경우 체로 200만원  

반,  이 액은 100만원 가까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어도 두 

가구  한 가구는 부모에 한 소득이

이 있으며, 소득이 을 실행한 경우 평균 

이 액은 100만원  후반에서 200만원  

반,  이 액은 100만원  반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세

 간 소득이 은 성인자녀가구에서 노부

모가구 쪽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노부모가구의 소득이 성인자녀

가구의 일상 인 소득이 에 상당히 의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  간 소득이 을 미국

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표 2>는 사 이 에 한 

설문이 포함된 두 종류의 미국 패  데이

터,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와 

WLS(Wisconsin Longitudinal Study)에 보

고된 사 이 의 황을 제공 상별로 정

리한 것이다. <표 1>과 비교할 때 주의할 

은, 첫째 설문의 측정기간과 보고하한

액(censoring amount) 설정에서 차이가 난

다는 것, 둘째 부모로부터 자식으로의 소

득이 이 KLIPS에서는 수 자인 자식에 

의해 보고 지만, HRS나 WLS에서는 제

공자인 부모에 의해 보고 으며 다자녀 

부모의 경우 다수의 자식을 상 로 한

 4) 양가 부모와의 경제  교류를 합한 이유는 <표 2>에서 비교 상이 될 미국 데이터의 경우 일반 으로 

가구주 는 배우자의 부모와의 경제  교류를 묻기 때문이다. <표 3>에서는 양가 부모와의 경제  교

류내용을 따로따로 제시하고 차이 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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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year)
Measurement 

period

Income transfers from parents Income transfers to parents

% households 
making transfers

Mean [median] 
amount conditional 

on transfer 

% households 
making transfers

Mean [median] 
amount conditional 

on transfer 

4 (2001)
past 1 year 

(2000)
18.1% 

(N=2,771)
232.2 [70]

(n=338)
50.7% 

(N=2,771)
145.4 [80] 
(n=1,062)

5 (2002)
past 1 year 

(2001)
18.8% 

(N=2,723)
251.4 [80] 

(n=338)
56.1% 

(N=2,723)
173.1 [100] 
(n=1,164)

6 (2003)
past 1 year 

(2002)
20.4% 

(N=2,979)
532.0 [100] 

(n=428)
58.5% 

(N=2,979)
182.7 [120] 
(n=1,336)

7 (2004)
past 1 year 

(2003)
23.7% 

(N=3,056)
231.5 [80] 

(n=503)
65.5% 

(N=3,056)
214.7 [120] 
(n=1,537)

8 (2005)
past 1 year 

(2004)
22.6% 

(N=3,112)
259.3 [100] 

(n=516)
62.4% 

(N=3,112)
196.4 [120] 
(n=1,527)

<Table 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Korea

(Unit: 10,000 won in each year)

Note: Proportions and amounts are weighted using household weights of each year.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2001～2005 KLIPS data.

소득이 에 한 보고라는 것, 셋째 부모

에 한 소득이 은 세 데이터의 설문응

답자가 모두 자식이지만, 이 경우에도 자

식의 평균 연령이 다르다는 것이다.5) 이

러한 주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표 2>

에 나타난 미국의 노부모에 한 성인자

식의 소득이 은 자기 자식들(노부모의 

손자녀들)에 한 소득이 에 비해서뿐

만 아니라 한국의 노부모에 한 성인자

식의 소득이 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

이다. 부모에게 소득이 을 실행한 미

국의 성인자식가구는 어느 데이터의 어

느 조사연도를 보더라도 열 가구  한

두 가구에 불과하며, 액수도 한국과 미국 

간의 1인당 GDP 차이(2004년 구매력평

가 기 으로 미국의 52% 수 )를 고려할 

때 상 으로 은 편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부양가족’ 개념에 노부모가 일반

으로 제외되는 미국의 문화  특성 때문

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부모가 은

퇴 후에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 이 없

더라도 자산소득이나 사회보장 여,

 5) 컨 , 1992년 WLS 데이터의 경우 설문응답자의 연령이 50  반이며, 1992년 HRS 데이터의 경우에

는 50  에서 60  에 이르는 연령분포를 갖고 있어서, 2005년까지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40  

․ 반인 KLIPS 데이터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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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survey year)

 Measurement 
period and censoring 

amount

To children
To parents or 
parents-in-law

To others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Mean 
[median]  
amount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Mean 
[median]  
amount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Mean 
[median]  
amount 

WLS 
(1992)

since 1975
$1,000 or more 

64.9% 
(N=7,740)

29,852 
[14,000]

5.4% 
(N=8,248)

12,561 
[5,000]

6.8% 
(N=8,254)

9,602 
[4,000]

HRS 
(1992)

past 1 year 
$500 or more

34.8% 
(N=3,920)

4,609 
[2,000]

10.8% 
(N=2,180)

1,929
 [1,000]

N/A N/A

HRS 
(1994)

past 1 year
$100 or more

47.6% 
(N=5,821)

4,416 
[1,500]

8.7% 
(N=6,228)

1,191 
[500]

10.7% 
(N=6,688)

1,407 
[500]

HRS 
(1996)

past 2 years
$500 or more

41.2% 
(N=5,993)

6,729 
[3,000]

16.8% 
(N=3,752)

2,959
 [1,200]

7.0% 
(N=6,406)

3,316
 [1,200]

HRS 
(1998)

past 2 years
$500 or more

38.4% 
(N=5,946)

14,529 
[7,000]

14.9% 
(N=3,442)

3,259 
[1,500]

6.5% 
(N=6,387)

3,988 
[1,500]

HRS 
(2000)

past 2 years
$500 or more

37.4% 
(N=5,639)

15,657 
[6,000]

17.3% 
(N=2,853)

1,948 
[700]

6.9% 
(N=6,066)

3,670 
[1,500]

<Table 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the United States

(Unit: U.S. dollar in each year)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1992～2000 HRS and the 1992 WLS data.

취약계층의 경우 보충  사회보장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같은 

공 이 을 바탕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실 인 차이 을 반 하는 것

으로 보인다.6)

한편 KLIPS 데이터에서는 양가 부모

에 한 소득이  행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 내지는 가부장  요소로 의심될 수 

있는 차이가 발견된다. <표 3>은 <표 1>

에서 보인 부모와의 경제  교류내용을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7) 

 6) 1984년에(1982년 달러 기 , 가구원 수 조정) 미국 노인가구  최상  20% 소득가구(평균 가구소득 

$34,061)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 $9,450(27.7%), 자산소득 $13,289(39.0%), 사회보장 여 $5,901(17.3%), 
기타소득 $5,421(15.9%)로 조사되었고, 최하  20% 소득가구(평균 가구소득 $3,986)의 소득구성은 근로

소득 $73(1.8%), 자산소득 $168(4.2%), 사회보장 여 $3,102(77.8%), 기타소득 $643(16.1%)로 조사되었다

(Hurd[1990], p.580). 이처럼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여가 노후소득보장에서 요한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노부모에 한 소득이 의 필요성을 이고 있다.
 7) 원자료에는 가구주 부모와의 경제  교류와 배우자 부모와의 경제  교류가 각각 보고되어 있는데, 조

사 상 가구 에서 가구주(설문지에서 ‘가구원  가구를 실질 으로 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여

성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성 가구주 비율은 4차 조사 15.3%, 5차 조사 16.0%, 6차 

조사 18.0%, 7차 조사 18.3%, 8차 조사 19.6%로 진 인 증가추세 다. 그런데 성별에 의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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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tial Intergenerational Transfers between Husband and Wife in

Korea

(Unit: 10,000 won in each year)

Wave (year)

From husband's parents From wife's parents To husband's parents To wife's parents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Conditional 
mean 

[median]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Conditional 
mean 

[median]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Conditional 
mean 

[median]

Fraction 
(Number of 
households)

Conditional 
mean 

[median]

4th (2001)
16.6% 

(N=1,924)

161.5 [50] 

(n=326)

13.5% 

(N=2,273)

103.5 [40] 

(n=313)

53.1% 

(N=1,924)

115.0 [50] 

(n=1,000)

40.0% 

(N=2,273)

72.2 [30] 

(n=894)

5th (2002)
15.9% 

(N=1,898)

178.1 [50] 

(n=309)

14.5% 

(N=2,224)

150.2 [50] 

(n=319)

57.5% 

(N=1,898)

137.1 [70] 

(n=1,084)

47.1% 

(n=2,224)

69.0 [40] 

(n=1,038)

6th (2003)
18.3% 

(N=2,089)

513.0 [50] 

(n=400)

15.5% 

(N=2,398)

93.2 [50] 

(n=378)

59.8% 

(N=2,089)

139.5 [100] 

(n=1,244)

49.8% 

(N=2,398)

86.6 [50] 

(n=1,200)

7th (2004)
21.3% 

(N=2,168)

222.2 [50] 

(n=482)

19.8% 

(N=2,439)

139.7 [50] 

(n=479)

65.8% 

(N=2,168)

178.2 [100] 

(n=1,439)

57.4% 

(N=2,439)

77.3 [50] 

(n=1,401)

8th (2005)
19.5% 

(N=2,181)

208.3 [50] 

(n=466)

18.3% 

(N=2,437)

144.2 [50] 

(n=471)

64.4% 

(N=2,181)

149.7 [100] 

(n=1,412)

55.9% 

(N=2,437)

84.5 [50] 

(n=1,381)

Note: Fraction and amount are weighted using household weights of each wave.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2001-2005 KLIPS data. 

양가 부모로부터의 소득이 에 있어서

는 그 빈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남편 부모로부터의 평균 이 액이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이 액은 거의 동

일했다. 그러나 남편 부모에 한 소득이

은 아내 부모에 한 소득이 보다 약 

10%포인트 정도 빈번하게 찰되었으며, 

아내 부모에 한 평균 이 액은 남편 부

모에 한 평균 이 액에 비해 40～60% 

가까이 었고  이 액도 40～50%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데이터가 사실

을 제 로 반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노부모 부양에서 처가 부모에게 상

으로 은 소득이 을 하는 가부장  의

사결정이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추측이 가능하다. 

온 통 인 가부장  요소를 살펴보려면, 가구주 여부보다는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경제  교류 내용

이 달랐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표 3>에서는 원자료의 통계를 성별에 따라 재계산하여 남

편 부모와의 경제  교류와 아내 부모와의 경제  교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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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노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본 장에서는 노부모에 한 소득이

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한 계량분석을 

수행한다. KLIPS 조사의 설계구조와 사

이  련 변수들을 최 로 활용하여, 

어떤 특성을 가진 부모가 어떤 특성을 가

진 자식으로부터 사 이 을 얼마나 제

공받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 이 의 수

이 사 이  행 에 어떤 향을 주는지

도 고찰할 것이다. 본 장은 KLIPS 데이터

가 분석의 기회를 제공하는 세 가지 데이

터 형식, 즉 노부모의 특성에 한 상세 

정보를 포함한 고령자 부가조사자료, 

자식가구가 5개년에 걸쳐 어떤 식으로 

소득이 을 실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

계열 가구자료, 그리고 분가자식가구와 

원가구의 부모를 매치시켜 부모와 자식

의 특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연결가

구자료를 차례로 사용해 분석하는 순서

로 진행될 것이다.

1. 노부모 측 관련 변수 분석

여기서는 먼  제6차 KLIPS 데이터에 

포함된 고령자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해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 에 향을 주는 

노부모 측 련 변수를 분석한다. 고령

자 데이터는 조사 상가구의 만 50세 이

상의 가구원을 상으로 추가설문을 제

시해 획득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다수 포

함되어 있다. 특히 자식으로부터의 소득

이 에 한 정보는 (1) 재 가족으로부

터 생활비 등의 경제  도움을 받고 있는

지에 한 질문과 (2) 도움을 주는 사람

과의 계에 한 질문,8) 그리고 (3) 한 

달에 략 얼마 정도의 도움을 받는지에 

한 질문으로부터 얻어냈다.

분석에 앞서 고령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

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사

이  의존도의 실태를 략 으로 악

해 보자. KLIPS 고령 응답자의 재 소

득원을 묻는 설문은 다음 아홉 가지의 소

득 종류를 시하여 소득 유무와 월평균

액수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본인의 

근로소득(임 , 사업소득 등), (2) 배우자

의 근로소득(임 , 사업소득 등), (3) 공

 8) 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졌다. ① 장남․며느리, ② 그 외

의 아들․며느리, ③ 딸․사 , ④ 미혼 자녀, ⑤ 손자녀․배우자, ⑥ 부모, ⑦ 형제자매, ⑧ 기타. 본 연

구에서는 이 에서 ①～④에 해당하는 소득이 을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 ’으로 정의한다. ⑤의 손자

녀․배우자로부터의 소득이 을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 ’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결과에 유의미

한 향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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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국민연 , 공무원연 , 교원연

, 군인연  등), (4) 개인연 소득(은행, 

보험회사 등에 개인이 가입한 연 ), (5) 

축, 주식, 보험 등과 같은 융자산으

로부터의 소득, (6) 임 수입 등 부동산소

득, (7)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여 등) 수 , (8) 정부  사회단체로부터

의 보조 (국민기 생활보장 여 등),9) 

(9) 기타소득.10) 연령 별로 이러한 소득 

구성과 총소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령화에 

따라 근로소득이 하게 감소해 50  

반에 월평균 190만원 에 이르던 근로

소득(배우자 합산)이 50  후반이 되면 

120만원 로 떨어지고, 60  반이 되면 

그 반에 못 미치는 60만원, 60  후반

에는 30만원 , 그리고 70  반에는 10

만원 로 떨어진다. 그런데 자산소득은 

연령 와 별로 계없이 반 으로 낮

은 수 에 머물고 있어 고령 응답자들

이 부분 자신들의 노후를 한 축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11) 공 이

소득 역시 근로소득 격감을 보 하기

에는 매우 부족한 수 이다.

한편, 사 소득이 은 자식으로부터의 

이 이 부분을 차지하는데, 고령화에 

따른 소득 하와 함께 이 액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사 이

소득이 소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은 

60  반 6%에서, 60  후반에는 11%, 

70  반에는 24%, 그리고 70  후반에

는 29% 수 으로까지 높아져, 노부모의 

연령과 자식에 한 생계 의존도가 비례

 9) 본 연구에서는 8번째 소득항목인 정부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 을 ‘공공부조’의 측정변수로 사용한다.
10) 기타소득과 련해 주의할 사항은, 응답자에 따라 사 이 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했을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다. KLIPS 고령자 부가조사는 조사 상 가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의 모든 응답자를 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월평균 소득원에 한 질문에 한 이해와 응답방식의 개인

별 차이 때문에 체 인 일 성을 사 으로 보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컨 , 기타소득이나 

사 이  항목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787명  470명은 두 항목에 동일 액수를 보고했고, 317명
은 상이한 액수를 보고했다. 특히 두 항목에 동일 액수를 보고했거나 사 이 보다 큰 기타소득을 보고

한 응답자들 에서 사 이 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항목에 상이한 액수를 보고한 317명  221명은 기타소득보다 큰 사 이 을 보고했기 때문

에, 기타소득에서 사 이 을 일률 으로 차감한 액을 사 이 을 제외한 기타소득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두 항목을 일단 별도로 간주하되,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밝힌

다. 특히 사 이 소득이 기타소득 항목과 사 이  항목에 복 계산된 경우 가구 총소득이 과  추정

되고 이에 따라 빈곤율이나 빈곤 갭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11) 고령 응답자들이 노후 생활과 련해 재 공 연 , 사 연 , ․ , 축성보험 등을 납부하

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별도의 설문을 보더라도 노후 비 축의 미비를 알 수 있

다. 이 설문에 해, 체 응답자의 23%만이 그와 같은 축 는 투자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

답한 경우에도 납부(투자)액의 평균값과 값은 각각 267만원과 10만원에 그쳤다. 한편 본격 인 은

퇴 이 으로 볼 수 있는 만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42%가 노후 비 축 는 투

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납부(투자)액의 평균값과 값은 각각 317만원과 10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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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nthly Income Source of the KLIPS Respondents Aged 50 or Older

(Unit: 10,000 won)

Source All 50~54 55~59 60~64 65~69 70~74 75 or older

Labor
income

Subtotal 87.7 192.5 126.3 60.9 35.2 13.4 3.1 
 Respondent 53.2 113.8 77.2 36.5 25.1 8.8 1.7 

 Spouse 34.5 78.8 49.2 24.5 10.1 4.5 1.4 

Asset 
income

Subtotal 8.4 6.9 8.7 11.2 11.0 6.5 4.6 
Private pension 0.2 0.0 0.2 0.1 0.5 0.6 0.0 
Financial asset 2.3 2.9 2.3 2.8 2.4 1.6 1.2 

 Real estate 5.9 3.9 6.3 8.3 8.1 4.3 3.4 

Public 
transfer

Subtotal 6.5 2.3 4.4 9.1 10.4 9.4 6.2 
 Public pension 4.8 1.5 3.3 7.1 9.0 6.2 3.2 

 Social insurance 0.8 0.6 0.7 1.4 0.2 0.8 0.9 
 Public assistance 1.0 0.3 0.4 0.6 1.2 2.4 2.1 

Private 
transfer

Subtotal 6.8 1.8 3.7 6.0 8.6 14.9 13.1 
 Children 6.7 1.7 3.6 5.9 8.5 14.7 13.0 

Others 0.1 0.1 0.0 0.1 0.0 0.3 0.1 
Other income 8.5 3.0 4.1 6.7 10.0 19.1 17.8 

Total income (A) 117.9 206.4 147.2 94.0 75.1 63.3 44.9 
Subjective minimum 

income (B) 98.8 127.6 112.0 101.1 87.1 71.1 59.5 

Minimum income deficit 
(A-B) 19.0 78.8 35.2 -7.1 -12.0 -7.8 -14.6 

Subjective adequate income 
(C) 132.7 172.4 150.6 131.7 115.2 97.7 84.2 

Adequate income deficit 
(A-C) -14.9 34.0 -3.4 -37.7 -40.1 -34.4 -39.3 

Observations 3,487 741 697 659 554 397 439

Note: All amounts are weighted using individual weights of the 6th KLIPS.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additional survey of the aged in the 6th KLIPS.

계에 있음을 보여 다. 하지만 사 이

소득이 가장 많은 70  반의 경우에

도 월평균 이 액이 15만원 정도에 그치

기 때문에, 이를 통해 노인빈곤이 해소되

기에는 역부족이다. 사 이 을 비롯한 

모든 소득원을 합친 월평균 소득총액은 

70  반에 60만원 로 떨어지고, 70  

후반에는 40만원 로 추락해 상당수의 

고령 응답자가 빈곤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고령자 부가조사에는 노인빈

곤의 실태를 당사자가 주 으로 느끼

는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이 포

함되어 있다. <표 4>의 하단에서 주  

최 소득(B)은 본인(  배우자)의 최소한

도의 노후 생계유지를 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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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소득에 한 질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주  정소득(C)은 본인

(  배우자)이 정 수 의 노후생활을 

해 하다고 생각하는 소득에 한 

질문을 토 로 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소득총액(A)과의 차이를 각각 최 소득

부족액(A-B)  정소득부족액(A-C)에 

나타냈다. 자식에 한 목돈 지출이 많을 

50  후반에 이미 소득은 주  정소

득 아래로 내려가며, 60 에 들어서면 그 

차이는 40만원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

이 60 부터는 소득이 주  최 소득

보다도 낮아져 60  후반부터는 최소한

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식 등으로부터

의 사 이 이 없었다면 이러한 소득부

족액은 70  반에는 3배, 70  후반에

는 2배 정도 커졌을 것이다.12)

이제 월평균소득 구성항목  자식으

로부터 받는 사 이 을 결정하는 노부

모 측 변수들을 고찰해 보자.13) <표 5a>

에는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빗(Probit) 모형과 

소득이 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

(Tobit) 모형의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

다. 그런데 사 이 액은 의사결정에 의

해 사 이 이 제공된 경우에만 찰할 

수 있으므로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문제가 존재함에 유의하자. 따라서 <표 

5b>에는 Heckman(1979)이 제시한 선택편

의(selection bias) 조정을 실행한 일반화

된 토빗 는 헥킷(Generalized Tobit, or 

Heckit) 모형의 추정 결과가 보고되어 있

다. 헥킷 모형은 보통의 토빗 모형과 달

리, 소득이  실행 여부 결정모형과 소득

이 액 결정모형에서 설명변수의 집합이 

같아야 한다는 제약과 설명변수가 두 추

정모형에서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는 에서 보다 일반화된 모

형이다. 설명변수의 집합에는 먼  자식

으로부터의 소득이 을 제외한 다른 소

득원들, 즉 본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자산소득(개인연 소득, 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공 이 (공 연 소득, 사

회보험수 , 공공부조수 )14)  자식 이

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 이 을 넣

고, 자식으로부터의 사 이 이 주고받

기식의 교환행 에서 이루어지는지 보기 

해 자식에게  사 이 도 포함시켰

다. 그리고 사 이 이 노부모의 주  

12)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구 단 의 최 생계비를 기 으로 평가한 노인빈곤의 실태는 제Ⅴ장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13) 고령자 데이터에서 찰되지 않는 자식 측 변수들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사 이 의 결정요인

을 분석한 다음 에서 다룰 것이다.
14) 아래의 분석에서는 월평균 공공부조 수 액이 7,000만원이라고 보고한 1개 가구 2인의 이상치(outlier)를 

제외했다. 그리고 앞서 각주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사 이 을 포함할 가능성으로 인해 사 이 과 매

우 높은 상 성을 보이는 기타소득 항목은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설명변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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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a> Which Parents Benefit More from Children? (Probit, Tobit)

Dependent variable:
Monthly transfers from children

(1) Probit: 
Whether receiving any transfer

(2) Tobit: 
Transfer amount

Parameter Standard error Parameter Standard error
Intercept -10.2075 1.6475 *** -517.3778 79.6205 ***

Monthly income source
  Respondent's labor income -0.0064 0.0022 *** -0.2477 0.0514 ***

  Spouse's labor income -0.0057 0.0014 *** -0.3278 0.0552 ***

  Private pension benefit -0.0038 0.0052 -0.1830 0.4238 
  Interest -0.0051 0.0030 * -0.1160 0.1446 
  Rent -0.0016 0.0014 -0.0426 0.0794 
  Public pension benefit -0.0043 0.0016 *** -0.1873 0.0800 **

  Social insurance benefit -0.0252 0.0070 *** -1.0596 0.5573 *

  Social assistance -0.0292 0.0108 *** -1.4812 0.5331 ***

  Transfers from others -0.0179 0.0149 -0.8668 0.9374 
Transfers to children 0.0020 0.0032 0.0731 0.1686 
Subjective minimum income deficit 0.0020 0.0007 *** 0.1885 0.0301 ***

Net worth -0.0036 0.0015 ** -0.0889 0.0800 
Female 0.1640 0.1088 3.7434 5.1888 
Household head 0.8593 0.0990 *** 38.5022 4.7314 ***

Age 0.2294 0.0472 *** 11.7468 2.3007 ***

Age squared -0.0015 0.0003 *** -0.0775 0.0165 ***

Poor health 0.1082 0.0677 4.7094 3.2472 
Marital status (Omitted: Married)
  Divorced -0.6646 0.4157 -33.7666 24.7944 
  Separated 0.3233 0.2030 12.8677 11.0124 
  Widowed 0.3863 0.0900 *** 12.9802 4.6490 ***

Education (Omitted: Less than HS)
  High school -0.0028 0.0976 -1.2473 4.8616 
  Post-secondary education 0.0006 0.1565 0.4236 6.6534 
Number of children 0.1225 0.0251 *** 5.0467 1.2538 ***

Number of sons 0.0133 0.0361 0.3323 1.7193 
Residence (Omitted: Metropolitan)
  Gangwon province -0.3436 0.1937 * -21.2535 10.1112 **

  Gyeongsang province -0.0882 0.0756 -9.5033 3.7619 **

  Jeolla province 0.3914 0.0932 *** 11.9197 4.6862 **

  Chungcheong province -0.1871 0.1261 -15.1799 6.1183 **

Observations 3107 3107 
R2 0.2918 0.0909 

Log Likelyhood -1080.73 -3875.44 
Note: Net worth is in 10 million won and other amounts are in 10,000 won. ***, **, and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Data: The additional survey of the aged in the 6th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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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b> Which Parents Benefit More from Children? (Generalized Tobit or Heckit)

Dependent variable:
Monthly transfers from children

(1)
Whether receiving any transfer

(2)
Transfer amount

Parameter Standard error Parameter Standard error
Intercept -10.0636 1.6506 *** -416.0485 71.7788 ***

Monthly income source
  Respondent's labor income -0.0046 0.0010 *** -0.1992 0.0507 ***

  Spouse's labor income -0.0060 0.0010 *** -0.2835 0.0603 ***

  Private pension benefit -0.0047 0.0089 -0.1261 0.4407 
  Interest -0.0027 0.0029 0.0124 0.1575 
  Rent -0.0011 0.0015 -0.0379 0.0773 
  Public pension benefit -0.0035 0.0015 ** -0.1636 0.0710 **

  Social insurance benefit -0.0215 0.0111 * -0.3466 0.5387 
  Social assistance -0.0301 0.0105 *** -1.0561 0.5023 **

  Transfers from others -0.0203 0.0183 0.0947 0.8848 
Transfers to children 0.0003 0.0033 0.1649 0.1711 
Subjective minimum income deficit 0.0033 0.0006 *** 0.1982 0.0282 ***

Net worth -0.0027 0.0015 * 0.1412 0.0825 *

Female 0.8237 0.2850 *** 6.5374 4.5940 
Household head 0.9870 0.2585 *** 35.3709 4.1416 ***

Age 0.2227 0.0473 *** 9.2173 2.1195 ***

Age squared -0.0014 0.0003 *** -0.0607 0.0155 ***

Poor health 0.0590 0.0635 5.6188 3.0709 *

Marital status (Omitted: Married)
  Divorced -0.6022 0.4571 -31.9722 22.0089 
  Separated 0.2467 0.2044 7.4516 9.8146 
  Widowed 0.2733 0.0877 *** 8.4643 4.2405 **

Education (Omitted: Less than HS)
  High school -0.0529 0.0937 0.2475 4.7188 
  Post-secondary education -0.0447 0.1240 6.4597 6.1120 
Number of children 0.0914 0.0236 *** 4.3485 1.1422 ***

Number of sons 0.0030 0.0374 0.2817 1.7130 
Residence (Omitted: Metropolitan)
  Gangwon province -0.4216 0.1902 ** -15.9367 9.3306 *

  Gyeongsang province -0.1795 0.0693 ** -8.4623 3.3948 **

  Jeolla province 0.2513 0.0875 *** 8.6043 4.1842 **

  Chungcheong province -0.2892 0.1158 ** -13.5294 5.7258 **

Female × Age -0.0101 0.0031 ***

Female × Household head -0.1617 0.1100 
Household head × Age -0.0024 0.0026 

Observations 3107 
Log Likelyhood -3785.38 

Note: Net worth is in 10 million won and other amounts are in 10,000 won. ***, **, and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Data: The additional survey of the aged in the 6th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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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결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해 

주  최 소득과 실제소득(사 이  제

외)의 차이(‘주  최 소득 부족액’으로 

정의)를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다. 한 소

속 가구가 보유한 일체의 융자산과 부

동산(주택  비주택부동산의 가격 는 

세 ) 가액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재

산(net worth)을 계산해 설명변수로 넣음으

로써 소득과 별도로 부(富)가 사 이 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다.15) 한 사 이

 수 자의 성별, 가구주 여부, 연령  

연령의 제곱,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

각하는지 여부(‘주  비건강상태’로 정

의),16) 혼인상태, 학력, 총 자녀 수  아

들 수, 거주지역을 통제했다.17) 한편, <표 

5b>에서 소득이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

을 식별(identification)하는 데는 소득이

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은 설명변수들이 추가 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과 연령  가구주 여부의 교

호작용(interaction) 변수들을 도입했다.18)

<표 5a>의 로빗 모형과 토빗 모형의 

추정 결과는 <표 5b>의 1단계 추정 결과

(소득이  여부 결정)  2단계 추정 결

과(소득이 액 결정)와 각각 상당히 합치

하고 있기 때문에, <표 5b>의 소득이 액

모형 추정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 이 부모

의 소득을 보 하는 역할을 한다면, 소득

이 액은 부모의 소득과 음의 상 계

를 가질 것이다. 각 소득항목 에서 본

인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자식으로부

터의 소득이 과 1% 수 에서 유의한 음

의 상 계를 보 는데, 사 이  수

액의 추정치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수 액이 약 2천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만원 증가할 때 수 액이 

약 3천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완 한 일 일 체 계를 보이지는 않

15)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이 범주화된 문항에 한 응답으로만 제시된 경우에는 각 범주의 간 평균값을 

취하여 연속형 변수로 환한 다음에 순재산 계산에 사용했다.
16) 개인공통조사에서 재의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과 보통사람 비 건강상태를 묻는 5  척도 질문에 모

두 ‘보통 이하’(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답변한 경우 ‘주  비건강상

태’ 더미변수에 1의 값을 부여했다.
17) 다 회귀분석모형에서 설명변수들 간의 상 계나 다 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해, 변수들 간의 상 계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검한 결과, 
이런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사 이 소득 변화의 곡선형태(profile)를 추

정하기 해 설명변수로 동시에 포함한 연령과 연령의 제곱 사이의 높은 상 성은 물론 논외로 한다.
18) <표 5a>의 로빗 모형을 2단계 추정에 그 로 사용하면 극단 인 다 공선성과 추정의 불안정성 문제

가 발생한다. 물론 교호작용 변수를 추가한 모형설정(specification)이 식별 문제에 한 만족스런 해결책

은 아니지만, 소득이  여부 결정모형에만 분명히 포함되고 소득이 액 결정모형에는 포함되지 않는 명

시 인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 문제는 일반화된 토빗 모형에 공통 으로 내재된 

한계이다. Cox and Jakubson(1995)과 강성진․ 형 (2005)의 소득이 모형도 이와 유사한 교호작용 변

수를 1단계 추정에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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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개인연 소득이나 융소득  부

동산소득, 그리고 자식 이외의 가족으로

부터 받은 소득이 은 자식으로부터 받

은 소득이 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공 연 소득과 사회보험 수 액, 

그리고 공공부조 수 액은 사 이 액과 

음의 상 계를 드러냄으로써 공 이

이 사 이 을 구축한다는 통 인 가설

을 지지했다. 특히 국민기 생활보장 여

와 같은 공공부조수 은 모든 소득구성항

목  사 이 수 과 가장 큰 체 계

를 보여, 여액의 1만원 증가는 략

으로 자식으로부터 받는 소득이 액의 1

만원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엄 히 말해 이러한 공공부조와 

사 이 의 체 계가 공공부조의 사

이  구축을 의미하는지, 반 로 사 이

의 공공부조 구축을 의미하는지 그 인

과성(causality)은 사 (ex ante)으로 분

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공부조의 근간

을 이루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별 최 생계비와 수 권자의 ‘소득인정

액’의 차액을 여로 지 하는 보충 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사

이 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에 원칙 으로

는 사 이 을 더 받는 만큼 여액이 

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9)

이와 련된 것이지만, 사 이  변수

를 종속변수로 한 실증모형 추정에 앞서 

검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인 문제가 있

다. 첫째, 실  인과성의 문제로서, 

KLIPS 데이터에서 보고된 사 이 액과 

공공부조액  무엇이 무엇을 결정했다

고 보는 것이 실제 실을 반 하는지의 

문제다. 둘째, 측정오차의 문제로서, 

KLIPS 응답자들이 설문에 답할 때 사

이 소득의 노출을 꺼려 축소 보고하지

는 않았는지의 문제다.

우선 첫 번째 문제에 해서는 정황  

추측이 가능하다. 술했듯이, KLIPS 

고령 응답자들이 받은 사 이 은 “ 재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경

우 한 달에 략 얼마 정도의 도움을 받

고 계십니까?”라는 재진행형의 질문에 

19) 2006년 10월 재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인정액 = 소득평

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실

제소득에 포함되어 조사 상이 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사 이 소득, 부양

비, 여타 공 이 소득 등의 기타소득이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 공제액 - 부채) × 소득환

산율. 한편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 선정 기 은 2002년까지 소득평가액 기 , 재산 기 액(기
  실물 기 ), 부양의무자 기 의 3개 기 이었다가 2003년부터는 재산의 실물 기 (주택, 농지, 승

용차)이 폐지되고 액 기 만 소득환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안에 소득평가액과 함께 합산되

어 소득인정액 기 과 부양의무자 기 의 2개 기 으로 통합되었다. KLIPS 고령자 부가조사는 수

자 선정 기 이 바  2003년에 실시되어, 여기 보고된 공공부조수 이 어떤 기 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 이 소득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에서는 선정 기  변화 후가 동일하다. 
재산의 소득환산방식(2003년 기 )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V장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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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을 통해 보고된 것이다. 그런데 

일반 으로 국민기 생활보장 여 등의 

공공부조는 한번 결정되면 상당 기간 안

정 인 월수입이 되기 때문에, KLIPS 응

답자들이 설문조사 시 에서 재 제공받

고 있다고 보고한 사 이 은 이들이 받

고 있는 공공부조 여액이 결정된 시

보다 시간 으로 앞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 다면 공공부조는 KLIPS 응답자들이 

자식들로부터 받는 사 이 의 결정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만약 

그 역이 성립하려면 매 시기 공공부조 

여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 이  액수

가 사실 로 악된다는 가정이 필수 인

데, 주지하듯이 수 권자가 자식 등으로

부터 받는 사 이 이 공공부조 여를 

책정할 때 실제로 악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나아가 사 이 의 변동이 있을 

때 공공부조 여가 이에 맞게 조정된다

고 보는 것은 공공부조제도의 운  실

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재 국민기 생

활보장 여 산정을 한 소득  재산 조

사방법은 산조사(국세청 종합소득 등), 

융재산조사( 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자 상), 그리고 산자료의 한계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실태조사 등인데, 자

식으로부터 받는 사 이 소득이 정확히 

모니터(monitor)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이 정확히 

악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당사자

의 성실신고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보

충 여방식에서 수 권자와 부양의무자

는 사 소득이 을 락 보고할 유인

(incentive)을 갖는다. 이처럼 부양의무자

로부터 실제로 받고 있는 경제  도움을 

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의 수 권 심사에 있어서 부양의무

자 기 은 실제 사 이 의 크기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한

다.20) 이에 따라 일정 기  이상의 소득

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실제 사 이 이 무하더라도 수 권에

서 배제된다. 한 부양능력이 무하지

는 않지만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

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의 경

우에는 가족의 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의 일정 부분을 피부양 노부모에게 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이른바 ‘간주부양

비’), 피부양자의 최 생계비 부족분과 간

주부양비의 차액만큼만 여로 제공하고 

20)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 은 수 권자 가구의 최 생계비를 A,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를 B라 할 

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A+B)×120%(2006년 7월부터 130%)보다 크면 ‘부양능력 있음,’ 이보다 작

고 B×120%보다 크면 ‘부양능력 미약,’ 그리고 B×120%에도 미치지 못하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정한

다. 한편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에 있어서는 수 권자 가구 기 공제액의 2.5배를 용하고,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환산율 4.17%를 공통 으로 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기 을 사용한

다. 이 게 계산된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B)×42%보다 큰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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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다.21) 이상과 같이 KLIPS 

고령자 부가조사에서 사 이 이 보고된 

방식과 공공부조제도의 운  실태를 감안

할 때, 공공부조 여가 사 이 소득의 

존재를 악한 후에 책정되었을 것이라는 

가정보다는, 이미 수  인 공공부조

여가 있는 상태에서 자식으로부터 생활비

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좀 더 

실 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에서 사용된 

추정모형은 사 이 을 종속변수로, 공공

부조수 을 설명변수로 사용했다.

그리고 두 번째 측정오차 문제는 

KLIPS 데이터 내에서 어느 정도 검해 

볼 수 있다. 고령 KLIPS 응답자들이 부

모의 입장에서 보고한 사 이  수 액

(월평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특

히 축소 보고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해, Ⅲ장에서 가구별 응답자들이 자식

의 입장에서 보고한 사 이  제공액(연

간)으로부터 평균 인 부모가 받았을 월

평균 수 액을 략 으로 추정해 비교

해 보자. 사 이 의 제공자(donor)가 보

고한 정보에서 추정한 평균 수 액은, 사

이 의 수 자(recipient)가 보고한 평균 

수 액보다 일반 으로 지는 않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22) Ⅲ장의 <표 3>

에는 남편의 부모에게 제공된 사 이

과 아내의 부모에게 제공된 사 이 의 

통계가 각각 보고되어 있는데, 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6차 조사연도의 통계

를 이용하기로 한다. 고령자 부가조사 

응답자  소득이 을 실행한 성인자식

이 있는 부모의 표본을 추출하기 해 사

이 소득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로 분

석 상을 한정해 보자. 기본 인 아이디

어는 이들이 <표 3>에서 부모에게 소득

21) 간주부양비 책정은 상당히 자의 일 뿐더러 노부모에 한 평균 인 소득이 의 실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컨 , KLIPS 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3년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를 기 으

로 할 때 부양의무자인 4인 가족의 아들가구가 2인 가구의 노부모에 해 ‘부양능력 미약자’로 분류되

는 월소득 기 은 122만원(부양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의 120%)에서 193만원(수 권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 합의 120%)이며 재산은 9,870만원(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 권자 가구와 부

양의무자 가구의 최 생계비의 합의 42%인 수 ) 이하이다. 이때 간주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그 가구의 최 생계비를 뺀 값의 40%로 책정된다. 즉, 아들가구가 4인 가족으로 190만원의 월소득이 있

으면 4인 가구 월 최 생계비 102만원을 뺀 액의 40%인 월 35만 2천원(연간 422만 4천원)을 노부모에

게 부양비로 제공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를 Ⅲ장의 <표 3>에서 남편이 자신의 노부모에게 제공했다

고 보고한 소득이 액의 평균값(소득이 을 실행한 경우에 한정해 계산한 평균값도 연간 140만원)과 비

교하면 간주부양비가 과 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진호 외(2004)에 수록된 사회복지

담공무원 심층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부양능력 미약가구의 실제부양비는 체로 간주부양비의 반 

이하인 것으로 악되고 있다. 부양 여력이 거의 없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비 실 인 간주부양비가 부

과된 경우, 실제로 부양비가 그만큼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 권자의 생계보호가 되지 않고, 만약 부과가 

강제된다면 부양의무자까지 궁핍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22) 사 이  데이터의 측정오차, 특히 수 자의 축소 보고(under-report)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추

정되는 수 액 통계와 제공액 통계의 불일치 문제에 해서는 Gale and Scholz(1994) 는 Brown and 
Weisbenner(2002)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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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을 실행한 자식들의 부모와 같은 특

성을 가졌다는 가정하에서 자식들이 보

고한 사 이 액과 이들이 받았다고 보

고한 사 이 액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들이 가진 아들 수의 평균값에 <표 3>에

서 남편 부모에게 제공했다고 보고된 사

이 의 빈도와 평균 액을 곱해서 얻은 

181만원(= 2.21 × 0.598 × 1,395,000원)과 

딸 수의 평균값에 아내 부모에게 제공했

다고 보고된 사 이 의 빈도와 평균

액을 곱해서 얻은 86만원(= 2.16 × 0.498 ×

866,000원)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 면 

약 23만원이라는 월평균 사 이 소득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고령자 

부가조사에서 재 자식들로부터 경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

율은 19.7% 으며, 이들의 월평균 사

이  수 액은 약 34만원(  수 액은 

25만원)이었다. 따라서 고령자 부가조

사에서 수 자 입장으로 보고된 사 이

소득이 제공자의 정보에서 얻은 추정

치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23) 보다 나은 추정방법을 동원해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이것으로 

사 이 소득의 축소 보고에 한 우려

는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른 설명변수들을 추정한 결과

를 통해 사 이 의 추가 인 결정요인

들을 살펴보자. 첫째, 자식에게  사

이 은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 이 과 

양의 상 계가 있지만 통계 으로 유

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식의 부모에 

한 소득이 은 주로 이타  동기, 즉 

노부모의 소득보 을 목 으로 이루어지

며, 교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의  교환 계라기보다는 다

른 종류의 교환( 컨 , 노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주기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4) 둘째, 주  

최 소득부족액은 사 이 액과 매우 강

한 양의 상 계를 가짐으로써 자식이 

부모가 느끼는 소득 결핍을 상당히 완화

하는 경제  보조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순재산은 자식이 소

득이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는 부정 인 향을 주지만, 일단 소득이

23) 사 소득이 에 한 질문방식의 차이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 수 있다. <표 3>의 사 이  제공액 

통계는 지난 1년간 부모와의 경제  교류 여부와 그 액수를 묻는 질문으로부터 도출한 것인데, 여기에

는 부모에게 제공한 일회성의 용돈이나 선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연간 이 액을 월평균으로 환

산하는 과정에서 소액으로 바 는 사 이 도 이 액의 평균 계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고령 응답자들이 보고한 사 이  수 액 통계는 재 자식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  도움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월평균 도움 받는 액수에 한 질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 용돈이나 

선물 같은 것만을 받은 경우는 이 액의 평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평균 이 액이 큰 값으

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4) 이 추측은 본 장의 2 과 3 에서 자식가구의 특성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모형을 추정할 때 다시 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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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액의 

크기와 양의 상 계가 있음을 보여

다.25) 넷째, 사 이  수 자의 연령과 연

령의 제곱항의 추정치를 통해 극 을 

계산하면, 자식으로부터 받는 사 이 이 

75세를 후로 정 에 이르고 이후에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4>에

서 찰한 사 이 소득의 연령별 패턴과 

부합하는 것이다. 다섯째, 본인이 건강하

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배우자와 

사별해 혼자된 경우에 자식으로부터의 소

득이 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사 이 의 이타  동기를 재확인해 

다. 여섯째, 소득과 기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의 학력은 사 이 에 유의

한 효과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곱째, 자녀 수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사

이  수 액은 4만～5만원 늘어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변

수로 추가된 아들 수가 통계 으로 유의

한 향을 주지 않는 것은, 소득이 액의 

크기는 자식 수가 같을 경우 자식들의 성

별 구성과는 무 하다는 을 의미한

다.26) 이 발견을 남편의 부모에 한 소

득이 이 아내의 부모에 한 소득이 보

다 크게 보고된 <표 3>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모에 한 소득이 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해 상반된 함의를 갖는 결

과가 KLIPS 데이터 내에서 나타난 것이

다.27) 마지막으로, 수도권(서울․인천․

25) <표 5a>의 토빗 모형에서는 순재산이 로빗 모형에서와 같이 음의 추정계수를 나타냈지만 통계  유의

성은 없었다. <표 5b>의 일반화된 토빗 모형에서는 소득이  여부 추정식과 소득이 액 추정식에서 설

명변수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한다는 제약을 두지 않는데, 그 결과 이 액 결정모형에서 순재산은 양의 

계수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해, 재산이 많은 부모에게 소득이 을 할 필요성(빈도)은 

어들지만, 일단 소득이 을 할 경우 무 소액이면 곤란해지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부잣집 혼사일

수록 은 축의 을 내 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한 재산이 많은 부모에게 향후 역방향의 규모 

소득이 (큰 액의 증여나 상속)을 기 하고 략 으로 소득이 을 행하는 경우도 상상할 수 있겠지

만, 략  행 에 한 분석은 본 논문의 범 를 넘는다.
26) 이 추정 결과를 따른다면,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수 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로서 아들과 딸에 차별을 

두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수 자 선정 기 만 보면, 출가한 딸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의무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기  이상인 아들이 없는 노부모는 수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27) 물론 <표 3>의 결과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졌을 남편의 부모와 아내의 부모에 한 소득이 을 보여  

것이라는 을 고려하면, 노부모가 자기의 아들과 딸로부터 받은 소득이 을 분석한 <표 5a>  <표 

5b>의 결과와 직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KLIPS 고령자 부가조사에서 가족  구로부터 생활

비 등의 경제  도움을 받고 있는가의 질문에 해 장남과 며느리로부터 경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은 12.2%, 도움 받는 액수의 평균값[ 값]은 월 23만 4천원[16만 5천원]이었는데, 딸과 사

로부터 경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 도움 받는 액수의 평균값[ 값]은 월 17만 6
천원[10만원]이었다. 더욱이 딸이 여럿일 경우 딸과 사 는 한 이 아니라 여러 일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 노부모 부양에 있어서 장남의 역할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련해 필자

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  제1차 연도(2006년) 조사 데이터를 사용한 후속연구(Kim[2007])에
서 장남이 다른 자식에 비해 노부모에 한 정기 인 소득 지원을 연 46만원 더 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

도 노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형제자매(sibling)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

의 여러 가지 찰된 특성은 물론 찰되지 않은 가족의 특성을 고정효과모형(family fixed-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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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과 비교해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부

모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더 많은 사

이 을 받고, 그 외의 지방(강원․경상․

충청)에 거주하는 부모는 더 은 사 이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차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유

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

하의 분석에서 지역  차이를 염두에 두

는 것에 한정하려고 한다.

2. 자식 측 관련 변수 분석

지 부터는 노인에 한 사 이 의 

주 공 원인 자식의 입장에서 사 이

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것인데, 이는 사

이 의 수 자인 노부모 측의 결정변수

를 분석한 앞 의 내용과 보완 인 계

에 있다. 먼  부모에 한 소득이 에 

한 정보가 부모의 보고(제6차 고령

자 부가조사항목)를 통해 얻어진 앞 과

는 달리, 자식가구의 보고(제4차 조사부

터 가구별 조사항목에 포함)를 통해 얻어

진 것이라는 을 언 할 필요가 있다.28)

2006년 재, 4차부터 8차까지 5개년

(2000～2004년)에 걸쳐 제공한 사 이

에 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먼  

노부모에 한 소득이 이 얼마나 지속

인지 살펴보자. <표 6>은 5년간 비동거 

노부모(가구주 는 배우자의 부모)에 

해 소득이 을 실행한 햇수를 정리한 것

이다. 5년간 부모에게  소득이 을 

실행하지 않은 가구는 22.8%에 그치고, 3

개년 이상 소득이 을 실행한 가구가 

32.1%에 달하며, 매년 거르지 않고 소득

이 을 실행한 가구도 8%에 이른다.29) 5

년간 소득이  총액은 1개년만 제공한 

가구의 경우 평균 으로 약 120만원이며 

값은 50만원인 데 비해, 제공햇수가 

늘어날수록 단순히 산술비례하지 않고 

한계이 액이 체증하는 경향을 보여, 매

년 소득이 을 실행한 가구의 이 총액

은 평균 으로 약 895만원, 값은 580

만원에 달한다. 이는 부모가구에 비해 자

식가구의 소득이 높고 부모가구가 일상

인 소득보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소

득이 이 지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5년간 노부모에 한 소득

이 을 제공한 햇수별로 자식가구의 특

성을 살펴보면, 체로 가구소득이 높고 

순재산이 많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식가구에서 상 으로 빈번하고 정기

인 소득이 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앞 에서 찰된 지역별

으로 통제한 후에 얻은 것이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다.
28) 이미 <표 1>과 <표 3>에서 제4～8차 조사에 나타난 사 이 에 한 기본통계는 언 되었다.
29) 5개년 가구자료 에 조사에서 락되거나 해당 질문에 결측치가 보고된 연도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부모에 한 소득이 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했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이 의 지속성은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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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of Income Transfers to Elderly Parents(2000～2004)

Frequency during 5 years Never 1 year 2 years 3 years 4 years 5 years

Proportion of households (%) 22.8 26.0 19.2 13.7 10.4 8.0

Mean transfer amount 0 119.6 259.0 405.0 550.5 895.1

Median transfer amount 0 50 145 260 382.5 580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s household

  Household income 2624 
[2200]

2879 
[2408]

3081 
[2540]

3352 
[2804]

3496  
[2988]

4170  
[3475]

  Net worth 82262 
[8200]

63078 
[7736]

57571 
[7833]

65285 
[9942]

75810 
[11197]

77911 
[12675]

  Household head's age 46.4 42.6 44.7 44.6 44.3 44.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3.4 3.3 3.4 3.6 3.7 3.8

  Number of children aged under 18 0.8 0.8 1.0 1.0 1.1 1.4

Frequency by region (%)

  Metropolitan area (2,306 households) 24.2 27.1 19.0 13.2 9.0 7.6

  Gangwon (101 households) 40.6 24.8 19.8 7.9 5.0 2.0

  Gyeongsang (1,274 households) 22.8 25.6 19.2 13.5 11.6 7.4

  Jeolla (444 households) 16.7 22.8 19.8 16.0 12.6 12.2

  Chungcheong (383 households) 17.0 24.8 20.1 15.1 13.6 9.4

Note: Characteristics of adult child's household are household mean [median] values of 5-year observations. 
Total households in this analysis are 4,511 (including 3 households in Jeju province) and total 
observations excluding missing values are 14,319. Money amounts are in 10,000 won.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4th-8th KLIPS data.

차이를 자식가구의 거주지를 심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비해 강원권에서 부

모에 한 소득이 의 빈도가 상 으

로 낮은 편이고, 삼남지방, 특히 호남권

에서 상 으로 잦은 소득이 이 이루

어지는 것이 발견된다.

이제 제4～8차 KLIPS 데이터를 이용

해 자식가구의 어떤 특성에 의해 부모에 

한 소득이 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살

펴보자. KLIPS 데이터에서 응답자의 부

모에 한 정보는 제한 으로 수집되어, 

아버지의 학력과 응답자가 14세 을 당

시 아버지의 직업(아버지가 없었을 경우 

어머니에 한 해당 정보)만 얻을 수 있

다. 이와 같이 제한된 부모의 정보를 통

제변수로 이용하는 신,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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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에 걸친 다시  자료의 특성을 이

용해 시간불변 인 가구의 특성 일체를 

통제하려고 한다. 즉, 가족특수  효과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을 분석에 이용함으

로써, 부모가구의 시간불변 인 특성은 

물론 자식가구의 찰되지 않은 시간불

변 인 특성까지 통제한 추정치를 계산

하려는 것이다. 한 가구주와 배우자 각

각의 부모, 즉 양가의 노부모에 해 사

이 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에 

한 소득이 의 자식 측 결정요인을 탐

구하는 본 의 분석에서는 양가 부모에

게 제공한 연간 사 이 액을 종속변수

로 삼을 것이다.

<표 7>은 고정효과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매년 개별 자식가구의 시

간가변 인 특성이 변화할 때 양가 부모

에게 제공한 사 이 액이 어떻게 달라

졌는지를 보여 다. 먼  사 이 액의 

크기는 가구소득이나 순재산이 늘어난 

해에 소폭 커지는 경향을 보 지만 그 반

응도는 크지 않았다. 컨 , 연간 가구

소득의 1백만원 변화에 해 사 이 액

은 8천원 가량밖에 변화하지 않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30) 그런데 가구소득의 내

역을 <표 7>의 오른쪽 열에서와 같이 분

해해 보면 근로소득은 자산소득이나 기

타소득에 비해 사 이 에 미치는 향

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31) 

한 월평균 생활비가 높게 보고되었던 해

에 양가 부모에 한 소득이 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내역을 <표 7>

의 오른쪽 열에서처럼 분해해 보면 부모

에 한 소득이 은 외식비, 사교육비  

차량유지비와 양의 상 계가 있었는데, 

이들 소비항목이 생활수 을 반 한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에 한 소득이 은 자

식가구의 생활수 이 높을수록 큰 액

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에 한 소득이 은 가구

주의 연령과 양의 상 계가 있었으

며,32)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을수록 큰 

30) 액변수의 로그변환을 통해 계산해 본 사 이 액의 가구소득 탄력성도 0.1 정도로 매우 비탄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사 이 이 근로소득의 향을 상 으로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소수의 가구(13.2%)만 자

산소득이 있었다고 보고한 데 반해 근로소득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보고되고 상 으로 안정 인 소득

원으로서 가계지출의 근간을 이루며, 근로소득의 상승은 개 승 이나 승진 등을 기반으로 해 지속

인 소득상승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고에서 자녀의 근로소득이 자

산소득보다 사 이 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에 해 이철희 교수(서울  경제학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 자본을 물려주는 신 자녀의 인 자본(교육)에 한 투자를 선택한 경우에 성립하는 암

묵 인 계약에 의해 자녀가 장성한 이후 인 자본에 한 수익(근로소득)이 소득이 에 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 했다. 
32) 따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연령의 제곱항에 해서는 음의 추정계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자녀가구의 가

구주 연령이 략 60세일 때까지는 노부모에 한 소득이 이 늘어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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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When Do Children Give More Transfers to Parents? (Child Fixed-Effect 

Model Using 5-Year Observations)

Dependent variable: Annual transfers given to 
parents and parents-in-law Parameter Standard error Parameter Standard error

Annual household income 0.008 0.001 ***

  Total labor income 0.013 0.002 ***

  Total asset income -0.002 0.003 
  Other income 0.007 0.004 *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 -8.709 19.704 -5.473 19.721 
Annual transfer receipt from parents and
  parents-in-law 0.028 0.013 ** 0.027 0.014 **

Net worth 0.041 0.022 * 0.038 0.022 *

Monthly saving -0.018 0.027 -0.027 0.027 
Monthly living expenses 0.214 0.048 ***

  Food -0.180 0.185 
  Dining out 1.221 0.376 ***

  Public education 0.189 0.144 
  Private tutoring 0.268 0.140 *

  Car 0.654 0.193 ***

  Housing 0.165 0.278 
  Family event 0.034 0.457 
  Health care -0.005 0.034 
  Entertainment -0.268 0.374 
  Durable good -0.233 0.227 
  Communication -0.109 0.475 
  Other expenses 0.000 0.000 
Household head's age 6.616 2.165 *** 6.882 2.120 ***

Marital status (Omitted: Married)
  Single -6.561 6.916 -5.415 6.955 
  Divorced 128.430 48.539 ** 115.597 48.536 **

  Separated 83.377 41.936 * 78.495 41.940 *

  Widowed 16.246 56.154 -5.818 56.406 
Number of children aged under 18 11.843 5.673 * 11.396 5.899 *

Intercept -256.289 92.497 *** -267.437 91.560 ***

Number of observations 6435 6428 
Number of households 2110 2110 
Obs. per household: min/ average/ max 2 / 3 / 5 2 / 3 / 5
R2

  Within household 0.038 0.047 
  Between households 0.019 0.027 
  Overall 0.020 0.027 

Note: Net worth is in 10 million won and other amounts are in 10,000 won. Outliers - annual transfer gift over 
0.2 billion won, annual transfer receipt over 0.1 billion won, and net worth below 0 or over 10 billion 
won - are dropped in the regression. ***, **, and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Data: The 4th-8th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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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제공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

은 배우자와 동거하던 경우에 비해 이혼

한 경우에 부모에 한 소득이 이 많았

던 것으로 추정된 사실이다. 이에 해서

는 우선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이혼과 함께 가족 1인당 소득이 늘

어나 부모에 한 소득이  여력이 커졌

을 수 있다. 둘째, 이혼이 부모의 비경제

 도움( 컨 , 살림이나 육아 보조)에 

한 수요를 낳거나 부모의 집으로 돌아

가서 살게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 이에 

한 가로 부모에 한 소득이 이 늘

어났을 수 있다. 셋째, 부부간에 각자의 

부모에 한 소득이 에 해 배우자의 

치를 보던 시기보다 이혼과 함께 자기 

부모에 한 소득이 을 독자 인 결정

으로 행할 수 있게 된 시기에 소득이 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33) 특히 종속변

수가 양가 부모에게 제공한 소득이 의 

총액인데, 이혼 후에는 배우자의 부모에 

한 소득이 은 단되고 자기 부모에 

한 소득이 만 종속변수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을 생각하면, 배우자와 동거

하던 시기에는 ‘상호견제’ 는 ‘자제’의 

동기가 작용해 개인 으로 소망스러운 

수 보다 은 액을 자기 부모에게 제

공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의 부모에 한 소득이 을 놓고 부

부가 처하게 되는 략 인 상황은 향후 

별도로 연구해 볼 만한 주제인데, 다음 

의 분석에서는 양가 부모에 한 ‘형

평’의 동기 한 부부간에 작용하고 있음

을 보일 것이다.

3. 노부모와 분가자식가구
분석

앞서 본 장의 1 에서는 사 이 에 

미치는 노부모의 특성을 분석하고, 2 에

서는 자식의 특성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는 노부모와 자식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모형에서 사 이 의 련 변수를 분석

해 본다. 1 의 분석에서는 고령자 부

가조사를 이용해 노부모에 해 보다 상

세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고 사 이

이 수 자인 노부모에 의해 월평균 액

으로 보고된 자료를 사용했다. 그리고 2

에서는 5년간의 사 이 이 제공자인 

자식에 의해 연간 이 액으로 보고된 시

계열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측되지 않은 

시간불변 ․가족특수  요인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과 앞 들의 분석은 상호보완

이다. 다만 노부모의 특성이 사 이 의 

수요를 결정하고 자식의 특성이 사 이

의 공 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양자가 

서로 독립 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의 

특성만 고려한 결과보다는 양쪽의 특성

33) 물론 이들 가설은 서로 배제 인 것이 아니며 상의 배후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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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고려한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

을 것이다.34)

술했듯이 KLIPS 데이터에서는 응답

자의 부모에 한 정보가 매우 제한 이

지만, 5,000세  KLIPS 원가구에서 분가

한 자녀가구를 해마다 추 하고 있는 조

사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분가가구의 성인

자녀와 출 원가구의 노부모를 매치한 

연결가구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주의할 

은, 사 이 에 한 설문이 가구주 부

모와 배우자 부모에 해 별도로 이루어

져 있기 때문에, 원가구의 가구원 출신인 

자식이 분가가구에서 가구주인지 배우자

인지 밝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Ⅲ

장의 <표 3>에서 찰했듯이 남편의 부

모에 한 소득이 이 아내의 부모에 

한 소득이 보다 좀 더 많은 가구에서 좀 

더 큰 액수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는 원가구의 가구원 출신이 분가가구의 

가구주인 표본만 추려내었다.35) 따라서 

원가구의 가구원 출신이 분가가구 가구

주의 배우자인 경우( 부분의 경우 딸이 

결혼 후 원가구에서 분가한 사례)는 분석

상에서 제외되었다.

사 이 에 한 설문이 포함된 제4차 

조사부터 제8차 조사까지 진행되는 동안 

분가를 통해 새로운 조사 상 가구의 가

구주가 된 자식과 계속 조사되고 있는 원

가구의 부모를 매치한 자료에서 련 변

수에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 후 총 

613개의 측치를 얻었으며, 이  354개

의 측치에서 양의 사 이 이 보고되

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자식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을 등하게 병렬 으로 고

려한 사 이 액의 결정모형을 토빗 모

형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8>에 보고되

어 있다.

첫째, 가구주 부모에게 제공한 사 이

은 가구주 부모로부터 받은 사 이

과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자식 간에 당장의 인 교환

계가 주된 이  동기가 아니라는 을 

확인했다.

둘째, 자식가구의 가구원 수가 많으면 

사 이 이 어들지만(소득이  여력의 

감소) 이  미성년 자녀 수가 많으면 사

이 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교환 동기

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어린 손자녀를 

돌보는 데 한 보상과 계가 있을 것으

로 짐작할 수 있으나, 재로서는 검증이

34) 컨 , 부모가구의 소득과 자녀가구의 소득이 정의 상 계를 가질 때, 자녀가구의 소득변수가 락

된 분석은 부모가구 소득이 사 이 에 미치는 음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되고, 부모가구의 소득변수가 

락된 분석은 자녀가구 소득이 사 이 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
35) 여성 가구주의 존재를 감안하면 분가가구의 가구주 여부와 상 없이 원가구의 아들이 분가한 경우를 표

본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와의 경제  교류 내용이 여성 가구주에 의해 보고된 경우가 지 않

기 때문에 사 이 액 결정모형의 추정에 필요한 표본 수를 확보하기 해 성별에 계없이 분가가구의 

가구주가 원가구의 가구원인 표본을 선택했다. 참고로 본 의 분석에 사용된 연결가구 표본에서 분가

가구의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는 2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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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Transfers given to 
household head's parents Parameter Standard error Parameter Standard error

Transfers from household head's parents -0.021 0.022 -0.025 0.021 
Transfers to spouse's parents 0.849 0.136 *** 0.839 0.134 ***

Transfers from spouse's parents 0.078 0.105 0.119 0.104 
Characteristic of split-off household
  Annual household income 0.019 0.006 *** 0.017 0.006 ***

  Net worth 0.150 0.092 0.170 0.091 *

  Monthly saving 0.491 0.155 *** 0.544 0.154 ***

  Monthly living expenses 0.190 0.183 0.273 0.181 
  Household head's age 5.304 2.771 * 7.848 2.819 ***

  Female head 0.143 27.432 14.448 27.616 
  Married 18.295 43.889 71.518 45.686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11.543 33.487 *** -133.273 33.956 ***

  Number of children under 18 165.652 37.791 *** 182.174 38.191 ***

  Region (Omitted: Metropolitan)
    Gangwon province 82.630 91.421 
    Gyeongsang province -55.043 48.981 
    Jeolla province -151.542 60.346 **

    Chungcheong province -33.764 47.940 
Characteristic of head's parents
  Annual household income -0.014 0.006 ** -0.015 0.006 **

  Net worth -0.104 0.047 ** -0.113 0.047 **

  Monthly saving 0.011 0.185 0.045 0.184 
  Monthly living expenses -0.031 0.183 -0.012 0.181 
  Household head's age -0.794 1.183 -1.058 1.180 
  Female head 90.342 50.634 * 80.754 50.722 
  Married 106.008 46.811 ** 85.009 46.717 *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5.244 10.779 -11.393 10.735 
  Region (Omitted: Metropolitan)
    Gangwon province 102.122 105.319 
    Gyeongsang province 56.471 46.651 
    Jeolla province 218.397 57.569 ***

    Chungcheong province 127.744 44.945 ***

Intercept -160.667 130.545 -255.601 133.653 *

Observations 613 613
Number of household making transfers to
 head's parents 354 354

Log Likelihood -2573.9 -2560.9
Pseudo R2 0.037 0.041

<Table 8> Annual Transfers from Split-off Household to the Household Head's 

Parents (Tobit)

Note: Net worth is in 10 million won and other amounts are in 10,000 won. Dummies for survey years are included 
in the regression. ***, **, and *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5%, and 10% level, respectively. 

Data: The 4th-8th K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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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가설이다.36)

셋째, 사 이 이 부모의 경제력(가구

소득과 순재산으로 측정)과는 음의 상

계를, 자식의 경제력과는 양의 상

계를 보이는 것은 사 이 이 부모의 소

득 보  는 부모와 자식 간의 소득불균

형 완화를 목 으로 한 이타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재차 뒷받침한다. 

그러나 부모  자식 소득에 한 사 이

의 탄력성은 역시 매우 낮게 측정되었

다.37)

넷째, 배우자 부모와 주고받은 사 이

을 통제변수로 넣었을 때, 배우자 부모

에게 제공한 사 이 액이 가구주 부모

에게 제공한 사 이 액과 매우 큰 양의 

상 계를 보여, 부부가 양가 부모에 

한 소득이 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당히 

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가한 자식과 본가 부모

의 거주지를 설명변수에 추가해 보면, 사

이 이 활발한 호남권의 특성이 재확

인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호남권에 

거주하는 부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

모에 비해 연평균 약 220만원 많은 사

이 을 자식으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자

식이 호남권에 사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 연평균 약 150만원 은 소득이

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

용한 데이터에서는 본가가 호남권에 있

는 경우 분가한 자식은 부분 호남권

(76%) 아니면 수도권(23%)에 사는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추정치를 재해석해 보

면 호남권의 부모는 자식이 호남권에 남

아 있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자식을 

둔 수도권의 부모에 비해 여 히 연평균 

약 70만원 많은 사 이 을 받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차이, 특히 

호남권의 특성은 수도권에 비해 상

으로 공업화가 늦었고 농 문화와 자식

의 노부모 부양 습이 많이 남아 있을 것

으로 추측되는 라도의 산업 ․문화  

특성에 기반을 둔 것일 수 있다.38) 그리

36) 미성년 자녀 수의 효과가 조부모의 양육 노동에 한 가인지를 확인하려면 자녀의 나이와 배우자(여
성)의 경제활동 상황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 국민연 연구원이 2007년에 공개한 ‘국민노

후보장패 ’ 조사에는 응답자가 자식으로부터 받은 사 이 과 손자녀를 돌본 시간에 한 자료가 있

어, 이에 한 직 인 연구가 가능해졌다. 한편 Cox and Stark(1996, 1998)는 이와 다른 가설을 제시한 

바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노부모에게 물질  지원을 제공하거나 시간을 할애하는 행 는 일종

의 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로서 이를 보고 자란 자녀가 자신의 노후에 같은 일을 해주기를 기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37) 분가자식가구와 부모가구의 연간소득액이 사 이 액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표 8>에서 추정된 계수

(각각 0.017과 -0.015)로 측정하면, 이타  동기의 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 가령 어떤 외부 인 이유로 

자식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늘면서 부모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었을 때 이타  동기가 완벽하게 작

용한다면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기 해 자식으로부터의 사 이 액이 100만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사 이 액은 3만 2천원(=100만원×0.017+(-100만원)×(-0.015)) 정도 증가

할 뿐이다. 이러한 불완 한 이타성(imperfect altruism)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와 같은 

미국 가구 데이터를 사용한 Altonji et al.(1997) 등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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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모가구와 자식가구의 소득과 재산

을 통제한 후에도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

식이 라도 본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소

득이 을 행하는 것은 호남권의 부모와 

수도권으로 이주한 자식 간의 찰되지 

않은 경제력 차이를 반 하는 것으로 짐

작된다.39)

Ⅴ. 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지 까지 노부모에 한 자식의 소득

이 을 심으로 노후소득보장에서 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 이 의 실태와 

그 결정요인에 해 다각 인 분석을 수

행하고 공 이 과 사 이 이 체 계

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런데 노부모에 

한 자식의 사 이 이 이미 상당한 노후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자식세 에 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

련하여 고령층에 한 공 이 을 하는 

것이 한가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가 사 이 의 당사자들보다 

그들의 상황에 해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공 이 에 행정비용이 소

요되며 과세와 공 이 이 민간의 행

를 왜곡시킨다면, 민간에 맡겨 놓았을 경

우보다 더 나은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

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부가 공 이 을 포기하고 감세를 통해 

자식세 의 소득을 높이더라도 Ⅳ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사 이  제공자의 소

득에 한 사 이 액의 탄력성이 크지 

않다면 고령층의 소득이 개선될 소지가 

작을 것이다. 한 정부의 공 이 이 

소득층 노인에게 우선 으로 이루어진다

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40)    

본 장에서는 노인가구주 세 의 자립

 소득과 사 이 소득에 한 분석을 

토 로 노후소득보장을 해 공 이 이 

38) 문화  요인에 의한 설명을 배제할 경우, 상 으로 농지가 많은 라도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토지상속

을 기 하고 소득이 을 실행하는 략  동기가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술했듯이 략  행 에 한 분석은 본 논문의 범 를 넘는다.

39) Ⅲ장 1 의 분석에서 강원․충청․경상도 지역의 부모가 수도권 지역의 부모보다 자식으로부터 은 

소득이 을 받고 있는 것처럼 추정된 이유는, 자식의 거주지를 비롯한 자식 측 변수가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표 8>은 자식의 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충청권 부모가 수도권 부모에 비

해 더 많은 소득이 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Ⅲ장 2 의 <표 6>에서 수도권보다는 호남권에 

거주하는 자식의 소득이 이 더 빈번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모의 거주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보면, 호남권에 거주하는 자식이 호남권에 부모를 두고 있을 확률(95%)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식이 호남권에 부모를 두고 있을 확률(7%)보다 훨씬 높다. <표 8>의 회귀분석 결

과는 부모가 같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식이 호남권에 거주하는 자식보다 더 많

은 소득이 을 실행한다는 을 시사한다.
40) 원종학․성명재(2007)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별 시장소득 지니계수(2006년)는 30세 0.263, 40세 0.285, 50

세 0.310, 60세 0.351로 증가하여 소득불평등도는 연령 가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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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할 역할, 특히 노인빈곤 해소를 

한 공공부조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해 논의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제

6차 KLIPS 데이터이다.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 부가조사 응답자들 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들만 선택해 월

평균소득과 사 ․공  이 에 한 자

료를 얻고 이를 가구별 조사  개인별 

조사의 데이터 항목과 매치시켜 1,157호

의 노인가구주 세  표본을 구성했다.41) 

제6차 조사(2003년)에 용된 가구별 가

치를 이용하면, 이 표본이 약 299만 2

천가구의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

를 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42)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Ⅱ장에서 

언 했듯이 KLIPS 자료가 도시지역에 거

주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에서, 본 장에서 제시할 총계 추정치는 

제한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

다. 물론 재 거주지가 읍면지역일 수 

있으나 이는 표본이 최 로 선정될 때에

는 도시에 거주하다가 읍면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야 하는데, 이하의 분석에서 

제기하게 될 노인가구의 빈곤문제는 일

반 으로 읍면지역에 종사하는 노인가구

의 빈곤과도 연 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일단 이들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 가 자식들로부터 

받은 사 이 에 한 기 통계부터 살

펴보자. KLIPS 고령자 부가조사에서 

재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  도

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 는 37.9% 다. 그리고 

자식들로부터 경제  도움을 받지 않는 

노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평균 사 이  

수 액은 월 15만 8천원이었다. 그러나 

경제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만 

상으로 할 경우 평균 수 액은 월 37만

원,  수 액은 월 30만원이었다. 이

처럼 가구 단 로 분석할 경우에도 자식

으로부터의 소득이 이 요한 노후소득

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앞으

로는 사 이 소득이 노후소득보장의 역

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까? 사 이

41) 통계청이 국 2만 5천여 가구를 상으로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체 가구에서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세 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에 12.2%, 1990년에 14.1%, 그리고 2000년에 19.4%로서, 특히 

199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 다.
42) 이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자. 2003년에 가장 가까운 2005년 센서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주가 60세 이상인 일반가구는 모두 3,564,502가구로 집계되었고, 이  도시지역(동부)에 거주하는 가구

는 2,303,333가구로 조사되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KLIPS가 1995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10%에 해당하는 

표본가구 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출발했지만, 그동안 비도시지역(읍부․동

부)으로 이동한 가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교연도가 다르므로 2003년의 노인가구 수 추정치인 299만 

2천 가구와 2005년 센서스의 도시지역 노인가구 수 230만 3천 가구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
론 가 치 자체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05년 센서스에서 가구주가 60세 이상

인 일반가구 수 356만 4천여 가구가 노인가구 수 추정치의 허용범  상한이라고 보았을 때, 이 범  내

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106     韓國開發硏究 / 2008. Ⅰ

이 어드는 추세라면 노인빈곤 해결

을 해 공공부조는 어떻게 자리를 잡아

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다음에서는 사

이 을 통한 노인빈곤의 완화효과를 공

공부조의 빈곤완화효과와 비교하고, 노

인빈곤 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추

정한다. 한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

정되지만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노인복지

의 사각지 를 찾아보고, 이와 반 로 공

공부조 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부

격수 이나 과수 과 같은 수구는 

없는지도 검한다. 마지막으로 노부모 

부양 패턴의 변화와 출산․고령화 추

세를 고려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

1. 사적이전과 공공부조의
노인가구 빈곤완화효과

노인가구의 월평균소득  자립  요

소에 해당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

득(사업소득 포함), 개인연 소득, 융자

산소득, 부동산소득, 그리고 공공부조를 

제외한 공 이 소득  기타가구소득의 

합계를 ‘근로자산소득(Y)’이라 정의하고, 

이 소득이 최 생계비(M)에 미달하는 경

우 ‘잠재  빈곤’의 가능성이 있다고 간

주하자.43) 주의할 은 공 연 소득과 

사회보험수 은 본인의 기여액과 근로경

력에 향을 받는 공 이 이며 최 생

계비를 기 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서는 일단 근로자산소득에 포함시켜, 공

공부조(S)와 같이 빈곤 해소를 주된 

목 으로 시행되는 공 이 과 구분했다

는 것이다.44)  한 가지 주의할 은, 여

기서는 분석 상이 가구 단 이므로 노

인 부부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에게 사

이 이나 공공부조를 제외한 근로자산소

득이 있었을 경우 이를 기타가구소득에 

포함시켜, 기타가구소득이 체 가구원

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에서 노인 부부

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을 뺀 액이 되

도록 계산했다는 것이다.45)

43) 여기서 근로자산소득은 본 장의 목 을 해 새로 정의된 개념으로서, 통계청이 정의하는 경상소득(= 근

로소득 + 사업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이 소득)에서 공공부조 수 액을 제외한 소득에 해당한다.
44) 물론 국민연 과 같은 공 연 의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만, 본 장에서는 최후의 사회  안 망

으로서 공공부조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한 평가에 을 맞추며, 표  공공부조인 국민기 생활

보장 여의 경우 공 연 을 비롯한 다른 모든 공 이 까지 포함한 가구소득과 최 생계비와의 비교

를 통해 책정되므로 일단 공 연 과 사회보험을 자립  근로자산소득 항목으로 분류했다.
45) 체 가구원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했다. (1) 제6차 KLIPS 가구별 조사자료

에서 해당 노인가구주 세 에 있는 모든 가구원들의 연간 소득항목  국민기 생활보장 여  기타 

정부 보조 , 사회단체 보조 , 친척친지 보조  등 이 소득을 제외한 근로자산소득(이 경우에도 사회

보험 여는 포함)을 산출하고, (2) 이를 노인가구주(  배우자)의 연간 근로자산소득 추정액(= 월평균 근

로자산소득 × 12)과 비교해 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 다른 가구원이 기여한 소득이 있다고 단하여 

자를 12로 나  액을 해당 가구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으로 추정했으며, (3) 자가 후자보다 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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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의 빈곤실태를 악하기 해 

우선 가구별 최 생계비를 KLIPS 고령

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3년의 보건복

지부 발표를 기 으로 1인 가구 355,774

원, 2인 가구 589,219원, 3인 가구 810,431

원, 4인 가구 1,019,411원, 5인 가구 

1,159,070원, 6인 가구 1,307,904원, 그리

고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148,834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해 보

자.46) <표 9>의 (1)열은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세  약 300만 가구를 표하는 

체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고 있다.47) 60

세 이상의 평균  노인가구주 세 는 월

평균 127만원의 근로자산소득을 얻고 있

는데, 이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이 

약 30만원인 데 비해 60만원 남짓한 기타

가구소득( 컨 , 미혼성인자녀 등 다른 

가구원이 벌어오는 소득)이 있고, 이에 

더해 16만원의 사 이 소득을 얻고 있

어, 가구소득이 평균 가구원 수 2.5명 기

 최 생계비 70만원을 상회함은 물론, 

노후생활에 주 으로 정하다고 생각

하는 소득의 평균인 113만 5천원을 충족

하는 수 인 것으로 보인다.48) 그리고 평

균  노인가구의 순재산은 약 1억 2천만

원( 부분 부동산, 특히 거주주택이며, 

융자산과 부채는 거의 상쇄됨)으로 추

정되었으며, 자동차 보유 가구는 30%, 여

성가구주 세 는 29%, 고졸 이상의 학력

을 가진 가구주는 30%, 배우자와 동거하

는 세 는 6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2)열에서 최 생계비보다 낮은 

근로자산소득을 가진 약 120만 가구의 60

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 는 다른 이 소

득이 없을 경우 잠재 으로 빈곤의 

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사 이

이나 공공부조가 없을 때 잠재  빈곤율

은 체가구의 40.1%, 그리고 이들 잠재

 빈곤가구의 최 생계비 부족분을 채우

기 해 필요한 재원을 의미하는 빈곤 갭 

자가 결측치를 갖는 경우에는 후자를 해당 가구의 월평균 근로자산소득으로 추정했다.
46) 7인 이상 가구의 최 생계비는 6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최 생계비 차이가 추가 인 가구원 수만큼 곱해

져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2004년에 7인 이상 가구의 최 생계비를 산정하는 보건복지부

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47) <표 9>는 <표 4>와 같은 표본에서 추출된 통계가 아니라는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술했듯이 <표 

4>는 만 5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비가구주 포함) 각각에 해 조사한 고령자 부가조사의 원데이터

(개인단  자료)에서 뽑아낸 통계이지만(N=3,487명), <표 9>는 가구 단 의 빈곤을 조사하기 해 고

령자 부가조사 응답자 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재 가구주인 노인가구주 세 의 표본(가구단  

자료)을 따로 구성해서 뽑아낸 통계이다(N=1,157가구). 따라서 월평균소득을 비교하면, <표 9>의 평균 

가구소득이 <표 4>의 평균 개인(  배우자)소득보다 높게 나온다. 이는 <표 9>의 노인가구주 세 의 경

우 가구소득에 다른 가구원( 컨 , 미혼자녀)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는 과 <표 4>의 고령자 에

는 자식이 재 모시고 사는 노인(별도의 개인소득이 낮을 것으로 추정)이 포함(약 7%)되어 있다는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8) 물론 우리나라의 노인가구주 세 는 여성가구주 세 와 함께 가구빈곤율을 높이는 취약계층으로서 비

노인가구주 세 에 비해 낮은 경제  지 를 갖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빈곤 여부에 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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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overty Reduction Effects of Private Transfers and Public Assistance for 

Elderly Households

(1) 
All elderly 
households

(2)
In potential 

poverty

(3)
In poverty after 
private transfers

(4)
In poverty after 
public assistance

(5)
In real poverty after 

total transfers
Definition All Y<M Y+P<M Y+S<M Y+P+S<M
Estimated minimum cost of
 living (M) 69.1 59.8 62.6 60.3 63.1 

Labor/asset income (Y) 126.7 27.6 24.6 27.3 24.5 
  Respondent's labor income 30.5 4.8 5.7 4.7 5.5 
  Spouse's labor income 7.9 2.2 2.6 2.1 2.5 
  Private pension benefit 0.5 0.1 0.1 0.1 0.1 
  Interest 3.5 1.2 1.4 1.2 1.4 
  Rent 10.1 1.5 1.4 1.5 1.5 
  Public pension benefit 11.4 1.8 1.8 1.8 1.9 
  Social insurance benefit 1.4 0.9 1.1 0.8 1.1 
  Other household income 61.5 15.2 10.5 15.0 10.5 
Private transfers (P) 16.1 14.6 6.6 14.5 6.4 
  Children 15.8 14.3 6.2 14.1 6.2 
  Others 0.2 0.4 0.4 0.4 0.2 
Public assistance (S) 2.2 4.4 5.5 3.9 4.5 
Monthly living expenses 92.9 50.2 50.4 50.4 51.3 
Subjective minimum income 85.5 61.4 60.4 61.6 60.7 
Subjective adequate income 113.5 82.7 81.2 83.0 81.9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5 2.1 2.2 2.1 2.2 
Number of children 3.6 3.8 3.6 3.8 3.7 
Net worth (=R+F-D) 11756 5967 6089 6059 6268 
  Real estate (R) 11806 6038 6055 6139 6251 
  Financial asset (F) 1570 872 986 895 1011 
  Debt (D) 1620 943 952 974 993 
Car ownership 30.3% 8.7% 10.5% 9.0% 11.0%
Characteristics of head
  Age 68.2 70.7 70.4 70.7 70.5 
  Female 28.9% 41.4% 38.7% 41.0% 38.4%
  High school or more 29.9% 17.5% 16.5% 18.1% 16.6%
  Living with spouse 64.1% 51.5% 53.7% 52.0% 54.3%
Region
  Metropolitan 42.9% 36.4% 37.5% 37.1% 38.7%
  Gangwon 3.8% 4.9% 6.1% 5.1% 6.4%
  Gyeongsang 31.6% 33.5% 30.6% 33.2% 29.8%
  Jeolla 13.4% 14.7% 14.6% 14.1% 13.7%
  Chungcheong 8.3% 10.4% 11.3% 10.5% 11.4%
Number of households 2,991,828 1,199,002 876,365 1,156,827 834,421
% of all elderly households 100.0% 40.1% 29.3% 38.7% 27.9%
Estimated poverty gap per year
 (in trillion won) N/A 4.6282 3.2912 4.4550 2.7688

Note: All amounts excluding poverty gap are in 10,000 won.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6th KLIP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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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gap)은 연간 약 4조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3)열에서 보듯이 사 이 소

득(P)을 근로자산소득에 합친 액이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는 29.3%

로 어들며, 이에 따라 빈곤 갭도 연간 

약 3조 2,900억원으로 감소한다. (2)열의 

빈곤 갭과 비교하면 연간 약 1조 3,400

억원 가량의 노인가구 빈곤 갭이 자식들

에 의한 사 이 에 의해 좁 진다는 것

이다. 

이제 사 이 이 아닌 공공부조에 의

해 노인빈곤이 얼마나 어드는지를 보

기 해 (4)열에서처럼 공공부조를 근로

자산소득에 합친 액이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를 조사하면, 빈곤율

은 38.7%, 빈곤 갭은 연간 약 4조 4,600억

원으로 추정되어, (2)열에서 추정한 잠재

 빈곤 정도와 그 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49) (2)열에서 잠재  빈곤가구에 

제공되는 평균 인 사 이 의 양(월평

균 14만 6천원)을 보면, 이를 공공부조 

수 액에 공 연 소득과 사회보험수

액을 합친 공 이 의 양(월평균 7만 1천

원)과 비교하더라도, 빈곤 갭을 메우는 

데는 공 이 보다 사 이 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은 공 이 보다 사 이

의 빈곤완화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지 한 

선행 연구들(김교성[2002], 김진욱[2004], 

박찬임[2005], 홍경 [2002] 등)과 부합하

는 것이다.

사 이 과 공공부조를 모두 합한 총

가구소득이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

가구주 세 를 보여주는 (5)열은 실제 노

인빈곤의 규모와 심도를 드러낸다. 이

소득을 모두 감안한 후에도 빈곤 상

태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 는 

약 83만 4천여 가구로 체 노인가구의 

27.9%에 달하며, 이들 가구를 빈곤

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는 연간 약 2조 

7,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

다.50) <표 9>의 (5)열에서 빈곤가구로 분

류된 노인가구주 세 는 평균 으로 근

로자산소득 약 25만원에 사 이  6만 4

천원과 공공부조 4만 5천원을 모두 더해

49) (3)열의 하단에 제시된 빈곤율과 빈곤 갭은, 공공부조 수 액(S)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 이 소득(P)과 

근로자산소득(Y)만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최 생계비(M)에 미달하는 가상  노인가구의 비율과 빈곤의 

심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반 로 (4)열의 하단에 제시된 빈곤율과 빈곤 갭은, 사 이 소득(P)이 없다고 

가정하고 공공부조 수 액(S)과 근로소득(Y)만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최 생계비(M)에 미달하는 가상  

노인가구의 비율과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들 가구가 실제로는 사 이 과 공공

부조를 모두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들의 평균 사 이 소득

과 평균 공공부조 수 액은 모두 양의 값을 갖고, (5)열에 제시된 실제 빈곤의 규모와 심도는 이보다 덜 

심각한 값을 갖는다. 한 <표 10>의 (2)열부터 (4)열까지에 제시된 노인가구의 특성은 가상  상황(각
각 가구소득에 이 소득을  더하지 않을 경우, 사  이 만 더할 경우, 공 이 만 더할 경우에 해

당)을 상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본가구의 평균  특성을 요약해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5)열에 제

시된 실제 빈곤가구의 특성과 직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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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구소득이 약 36만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수 의 가구소득은 이들

의 평균 가구원 수 2.2명 기  최 생계

비 63만원에 미달함은 물론, 스스로 보고

한 월평균 생활비 51만원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이다. 빈곤노인가구의 특성을 보

면 (1)열의 체노인가구 평균에 비해 순

재산이 고(평균 6,200여만원으로 부

분 주택에 묶여 있는 재산), 자동차 보유

비율이 낮고(11%), 여성가구주 세 의 비

율이 높으며(38.4%), 가구주의 연령이 약

간 높고(만 70.5세) 상 으로 학력이

며(고졸 이상 16.6%)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낮은 것(54.3%)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경상도가 많지

만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강원․충청․

라도 지역의 노인가구 빈곤율이 상

으로 높아, 지역별 경제력 차이가 노인가

구 빈곤율에도 향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9>에서 주의할 이 두 가

지 있다. 첫째, (5)열에서 정의한 빈곤노

인가구는 최 생계비 비 총가구소득만

을 기 으로 한 것으로서, 해당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

다. 물론 소득을 기 으로 빈곤을 정의하

고 빈곤율을 추정한 선행연구에서도 자

산소득과 별도로 재산 자체를 고려한 경

우는 흔하지 않았지만, 실질 인 빈곤의 

정도를 평가할 때 재 소득원의 구실을 

하지는 않더라도 잠재 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

다.51) 둘째, 빈곤노인가구에 주어지는 공

공부조가 으로 지 되는 생계 여와 

주거 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물로 

주어지는 의료 여나 장제 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소득원 항목

으로 보고된 것보다 실제 공공부조 수

액은 더 클 수 있으며 빈곤의 실태도 

추정치보다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게 되는 소득

과 생활비의 갭은 보고되지 않은 가구소

득이나 물보조 등으로 채워지고 있든

지 가구 빚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

로 짐작할 수 있다.

50) 우리나라에서 노인가구주 세 는 비노인가구주 세 보다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1～2차 

KLIPS 데이터를 사용한 구인회(2001)는 1998년에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 의 빈곤율은 40.5%로서, 
20～59세 연령 의 비노인가구주 세 의 빈곤율 15.6%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정한 노인가구 빈곤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조사시 (외환 기 직후와 그로

부터 5년 후), 기타가구소득의 반 방식, 소득의 측정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1) 같은 맥락에서 국민기 생활보장 여의 수 권 심사에서도 소득 이외에 보유 재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소득을 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환산율을 용해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서는 본 장의 

3 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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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가구에 대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와 누수구

공공부조가 노인빈곤층에 한 최후의 

사회  안 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

다면, 앞의 <표 9>의 (5)열에서와 같이 모

든 이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노인가구가 범 하

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공공부조의 수

에서 제외된 노인가구가 있다면, 공공

부조를 통한 빈곤해소정책의 사각지 로 

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0>의 (1)열에서는 근로자산소득

과 사 이 소득의 합이 최 생계비보다 

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를 받지 않

은 노인빈곤가구가 약 48만 호에 이를 것

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표 9>의 (5)열에

서 추정한 노인빈곤층이 약 83만 가구

음을 상기할 때 노인빈곤가구의 약 58%

는 공공부조 수 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52) 물론 공 연

이나 사회보험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가진 가구가 일부 있지만 빈곤을 벗

어나게 할 정도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므

로, 국민기 생활보장 여와 같은 공공

부조를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 로 공공부조가 상 으로 

덜 시 한 계층에게 제공되는 경우를 살

펴보자. 사 이 소득을 포함한 월소득

이 최 생계비를 넘는 노인가구주 세

가 공공부조를 수 한 경우는 <표 10>의 

(2)열에서 보듯이 약 52만 가구로서 체 

노인가구  17.3%, 그리고 약 91만 호의 

공공부조 수  노인가구 에서는 56.9%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들 

가구의 평균 공공부조수 액이 월 3만 6

천원에 지나지 않지만, 평균 으로 더 

은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도 공공부조 수

에서 배제되고 있는 소득 노인가구

가 존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지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약 2,300

억원의 공공부조액은 반드시 긴요한 지출

이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이들 가구의 특

징은, 노인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의 근

로소득, 공 연 소득 등 노출되기 쉬운 

52) 이 추정치는 KLIPS 노인가구주 세 의 소표본에서 얻어낸 것이므로, 2005년에 보건복지부가 국 단

로 표성을 갖는 3만 가구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빈곤 통계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잠정발표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 생활보장 여 수 자는 

138만명, 소득이 최 생계비보다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 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  때문에 기 생활

보장 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 자는 372만명, 그리고 소득이 최 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에 못 미

치는 차상 계층이 206만명으로서, 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체인구의 15%에 해당하

는 7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10>에서 정의한 공공부조가 반드시 기 생활보장 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 만을 표본으로 한다는 차이 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최 생계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에서 

제외된 노인가구의 비율 58%가 과 추정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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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ad zone

(2) 
Unnecessary receipt

(3) 
Excess receipt

Definition Y+P<M, S=0 Y+P>M, S>0
Y+P<M, 

Y+P+S>M
Estimated minimum cost of living (M) 63.8 63.0 51.4 
Labor/asset income (Y) 28.6 113.3 26.5 
  Respondent's labor income 6.3 20.4 9.9 
  Spouse's labor income 3.2 4.6 3.4 
  Private pension benefit 0.0 0.2 0.0 
  Interest 1.9 4.5 1.3 
  Rent 1.3 9.5 0.0 
  Public pension benefit 2.1 11.8 0.4 
  Social insurance benefit 1.4 2.2 0.5 
  Other household income 12.4 60.2 11.0 
Private transfers (P) 7.0 23.5 10.9 
  Children 6.8 23.3 6.4 
  Others 0.2 0.2 4.5 
Public assistance (S) 0.0 3.6 24.3 
Monthly living expenses 57.6 81.2 33.8 
Subjective minimum income 61.7 79.1 55.1 
Subjective adequate income 84.9 103.7 68.2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3 2.2 1.7 
Number of children 3.8 4.3 2.9 
Net worth (=R+F-D) 7638 9971 2522 
  Real estate (R) 7765 9218 2160 
  Financial asset (F) 1274 1572 483 
  Debt (D) 1401 819 121 
Car ownership 16.0% 26.4% 0.0%
Age 69.6 71.6 69.3 
Female 36.2% 30.9% 45.0%
High school or more 17.4% 27.5% 13.5%
Living with spouse 55.6% 61.9% 41.5%
Metropolitan 47.7% 23.6% 12.6%
Gangwon 8.8% 0.9% 0.0%
Gyeongsang 22.1% 45.1% 47.0%
Jeolla 7.8% 23.4% 32.0%
Chungcheong 13.6% 7.0% 8.4%
Number of households 484,308 518,164 41,944
% of all elderly households 16.2% 17.3% 1.4%
% of recipient households N/A 56.9% 4.6%

Estimated amount per year (in trillion won) Poverty gap in dead 
zone: 1.6394

Unnecessary receipt: 
0.2266

Excess receipt: 
0.0519

<Table 10> Dead Zone and Loophole of Public Assistance for Elderly Households

Note: All amounts excluding poverty gap are in 10,000 won.
Sourc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6th KLIP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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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합은 최 생계비에 미달하지만, 

기타 가구원이 벌어오는 소득(평균 60만

원)이나 자식으로부터 받은 사 이 소

득(평균 23만원) 등의 보충  소득이 이

들을 빈곤선 로 어올리고 있다는 

이다. 가구주의 특성을 보면 빈곤노인가

구의 평균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학력

(고졸 이상 27.5%)과 높은 배우자 동거비

율(61.9%), 낮은 여성가구주 비율(30.9%)

을 나타내고, 평균 1억원 가량의 순재산

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가구가 일반 인 

빈곤가구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가 부 격 노인가구

에게 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 액이 

최 생계비 부족액을 채워 주는 수 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잠재  과수 의 

경우를 <표 10>의 (3)열에서 살펴보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4만 2

천 가구는 평균 으로 월 24만 3천원의 

공공부조를 지 받는데, 이  월 10만 3

천원은 최 생계비 기 으로 보면 과

수 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노인가구가 평균 으로 받고 있는 사

이 소득도 이와 비슷한 월 10만 9천원

으로서 이런 사 이 이 정확히 악되

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수 의 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구

에게 지 되는 공공부조가 가구소득의 

최 생계비 미달 여부를 기 으로 하지 

않는 사회단체로부터의 생활보조 이나 

기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3)

그런데 <표 10>의 (2)열과 (3)열에서 

살펴본 공공부조수 에 있어 일종의 ‘

수액’ 규모를 <표 10>의 (1)열에서 추정

한 사각지  빈곤 갭이나 <표 9>의 (5)열

에서 추정한 체 빈곤 갭과 비교하면, 

수를 막는 것만으로는 사각지  빈곤 

갭의 해소, 나아가 체 빈곤 갭의 해소

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앞서 분석했듯이, 만약 공공부

조 수 이 사 이 을 구축한다면 빈곤 

갭을 메우기 해 필요한 공공부조 산

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컨 , 공공부

조의 확 가 기존의 사 이 을 완 히 

구축하는 극단 인 경우를 가정하면, 

빈곤의 해소를 해 필요한 공공부조

의 연간 산이 <표 9>의 (5)열에서 추정

한 약 2조 7,700억원에서 약 4조 4,6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한 복지 사각지

 해소를 해서는 일선 동사무소의 사

회복지사 등 담당인력의 확충이 요구될 

것인데, 이를 해 필요한 산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명시 으로 최 생계비를 기 으

로 여를 지 하는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에 을 맞춰 노인복지의 사각지

53) 이 범주에 해당하는 표본가구는 체 1,157가구  16가구로서 다른 범주와 달리 매우 소수이므로 가구

별 가 치를 용해 계산한 추정치를 매우 제한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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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구를 검해 보자. 2000년 10월부

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이하 기 생보)는 1960년부터 시행되어 

왔던 생활보호제도를 체한 공공부조 

로그램으로서, 최 생계비 이하의 가

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빈곤가구에 최 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 여로 지 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54)에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액이다.

그런데 <표 10>의 (1)열에 해당하는 

빈곤노인가구가 왜 기 생보 상가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공공부조의 사각지 에 

내몰렸는지, 구체 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 는

지, 아니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주된 이

유 는지를 악하려면 보다 상세한 자

료가 필요할 것이다.55) 하지만, KLIPS 

고령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03년을 

기 으로 기 생보의 수 자격 기 과 

KLIPS 데이터에서 찰가능한 가구의 특

성을 조해 보면, 제도  기 으로 인한 

미수 과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각

지 를 어느 정도 분간해 볼 수 있을 것

이다.56) 

기 생보의 노인가구 수 자 통계를 

악하기 해 강신욱 외(2006)의 보고

서(p. 48, <표 3-5>)에서 이용한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의료 여 상자 데이터

를 참조한 결과 KLIPS 고령자 부가조

사가 실시된 2003년(10월 기 )에 가구

주가 60세 이상인 기 생보 수 가구는 

361,156가구(2002년 10월 기 으로는 

348,940가구)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KLIPS 고령자 부가조사의 응답을 가

구 단 로 환하고 가구별 가 치를 

용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기 생보 수

가구 수를 추산한 결과인 196,744가구

보다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

는 건강보험 데이터가 국 단 의 수 

조사인 데 비해, KLIPS 데이터는 도시가

구 표본에서 출발했으며 기 생보 수  

54) 앞서 각주에서 언 했듯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사 이 소득 등) 
 추정소득으로 구성되는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경로연  등)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한 액을 지칭한다.
55) 윤진호 외(2004)는 2002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 소득 자활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최 생계비 미만 소득을 가진 226만 빈곤가구  국민기 생활보장 여 수 가구는 약 60만 가구

로서 빈곤가구의 26%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 동 연구에서는 국민기 생활보장 여를 받지 못

하는 빈곤가구  43%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 에 의한 탈락이고, 57%는 부양의무자 기 에 의한 탈

락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6) 매년 실시되는 KLIPS 가구 조사에는 지난 조사 이후 기 생보 상가구 거나 재 기 생보 상가구

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지만 해당 질문에 한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필자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경우  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기 생보 수 상으로 추정했다. (1) 해당 질문에 

그 다고 응답한 경우, (2) 작년 한 해의 모든 가구소득을 묻는 별도의 질문에서 이 소득항목  기

생보 지원 이 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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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한 조사도 자계식(self-report)이

어서 일부 보정 차를 거쳤음에도 불구

하고 상당한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장에

서 제시할 총량 분석의 정량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측정오차를 감안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먼  2003년 기 생보 수 자격에 

향을 주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산정 기

을 보면, ‘(주택, 토지, 특정 기 의 자

동차57) 등 일반재산 - 지역별 기 공제

액58) - 부채) × 4.17% + ( 융재산 - 생활

비   3년 이상 장기 융 축 공제59))

× 6.26% + 승용자동차 가액 × 100%’와 같

이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재산의 종류별

로 월소득환산율이 차등 으로 용되는

데, 특히 승용차의 경우 월 100%의 무거

운 환산율을 용하고 다른 재산에 해

서도 통상의 이자율에 비해 매우 높은 환

산율을 설정하여 기 생보 수 자로 선

정․보호되기 에 자신의 재산을 최

한 활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KLIPS 데이터에서 보고되었거나 

추산될 수 있는 재산 련 항목은 순재산 

계산에 사용된 부동산, 융재산, 그리고 

가구부채이다. 기 생보 수 자격 심사

에서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자동차는, 

KLIPS 가구공통조사에 나타난 월평균 생

활비 항목에 차량유지비가 보고되었는지

에 따라 소유 여부를 추정했다. 그러나 

보유차량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특정 

기 의 차량인지의 여부나 차량 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일단 자

동차를 제외한 재산 련 항목에 재산 종

류별 월소득환산율, 거주지역별 기 공

제액, 그리고 생활 비  공제액을 반

해, KLIPS 노인가구주 세 가 보유한 재

산의 월소득환산액을 계산했다. 공제액

과 부채를 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소득환산규정에 따

57) 재산조사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소득환산율이 낮은 일반재

산으로 분류된다. (1) 승용자동차  다음의 차량: ①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② 1,500cc 미만

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 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1년 이상인 차량(매년 1년씩 상향조정 정), (2) 승합자동차 

 생업용 차량  장애인 사용 2,000cc 미만 차량, (3) 이륜자동차 에서 50cc 이상 260cc 미만 차량, 
(4)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 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단,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5)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6) 압류 등으

로 폐차, 매매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8) 2003년 기  기 공제액(공제 상 기본재산액)은 기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액으로서, 지역별 세가격 등의 차이를 반 하되 가구규모와 계없이 도시(특별시․

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3,300만원, 소도시(도의 ‘시’) 3,000만원, 그리고 농어 (도의 ‘군’) 2,900
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기 공제액은 일반재산, 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는데, 이 두 종류의 재산에서 

공제한 후에 기 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는 않는다.
59) 생활 비 은 일률 으로 가구당 300만원이 공제되며, 3년 이상 장기 융 축은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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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 값으로 처리했다. 소득평가액에 

사 이 소득  기 생보 여 이외의 

공 이 소득이 포함되므로, 재산의 소

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

액을 Z라 표시하면, <표 11>에서처럼 Z

는 근로자산소득(Y)과 사 이 소득(P)과 

기 생보를 제외한 공공부조(S)의 합에 

재산의 소득환산액(W)을 더한 값으로 계

산할 수 있다.

<표 11>의 (1)열은 최 생계비 미만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가구주 세   

기 생보 수 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가구가 약 38만 호로서 체 노인가구주 

세 의 1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60) 이 범주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가 보유한 평균 재산은 고작 590만원으

로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은 부분 

의 값(부채와 기 공제액을 빼면 실제로

는 상당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처

리되어 평균 으로 월 1만 6천원에 지나

지 않는다. 자식으로부터 받는 평균 사

이  역시 월 7만 5천원으로 조사되어 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35만원이나 부

족한 근로자산소득을 보충하기에는 태부

족이다. 이들  차량유지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는 10.6%로 조사되었는데, 이 

모든 가구가 차량 가액만큼 매월 추가소

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승용자동차

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

로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생업용 차

량 는 장애인용 차량일 수 있다), 보유

차량이 없는 나머지 가구가 기 생보 

상에서 배제된 이유는 여 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표 11>의 (2)열에서는 차량

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차도 소유하

지 않은 가구가 최 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인정액을 갖고서도 기 생보에서 제

외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여기 해당하는 

가구들은 체 노인가구의 11.3%에 해당

하는 약 34만 가구로 추산되며, 이들 가

구의 빈곤 갭을 해소하기 한 연간 재원

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2)열에 나타난 기 생보제도의 사각

지 에 놓인 가구들의 특징은 평균 인 

노인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약 20%포인트나 높은 49%이고, 고졸 이

상 가구주의 비율은 약 23%포인트나 낮

은 7% 수 이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비

율은 약 20%포인트나 낮은 44%라는 것

이다. 지역별 인구 비로 보면 수도권보

다 경상․ 라․충청도 등의 지방에서 

사각지 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빈곤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일

반 인 결정요인, 즉 여성가구주, 학력, 

독신  독거, 지방 거주 등의 특성이 

60) 여기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공공부조 수 액에는 기 생보 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은 

Z=Y+P+S+W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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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ad zone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2)
Dead zone when 

excluding households 
having a car

(3)
Unnecessary receipt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4)
Unnecessary receipt 

when excluding other 
household income

Definition Z<M but non-recipient Z<M and having no car 
but non-recipient

Z>M but recipient Z-X>M but recipient

Estimated minimum cost of
 living (M) 61.3 57.7 50.3 49.8 

Labor/asset income (Y) 24.9 21.9 61.2 66.1 
  Respondent's labor income 6.1 6.0 23.7 29.0 
  Spouse's labor income 3.3 3.3 4.2 5.1 
  Private pension benefit 0.0 0.0 0.3 0.3 
  Interest 0.7 0.8 0.0 0.0 
  Rent 0.4 0.5 2.2 2.6 
  Public pension benefit 1.5 1.4 1.2 0.0 
  Social insurance benefit 1.4 1.4 1.9 2.3 
  Other household income (X) 11.5 8.4 27.9 26.6 
Private transfers (P) 7.7 8.3 24.0 26.0 
  Children 7.5 8.1 24.0 26.0 
  Others 0.2 0.2 0.0 0.0 
Public assistance (S) 1.0 1.0 9.4 7.7 
Monthly living expenses 41.9 36.2 67.5 72.5 
Subjective minimum income 53.3 50.2 78.8 86.9 
Subjective adequate income 72.8 68.8 94.3 102.2 
Number of household members 2.2 2.0 1.6 1.6 
Number of children 4.1 4.1 4.2 4.0 
Net worth (=R+F-D) 591 744 8011 9638 
  Real estate (R) 1461 1373 7633 9235 
  Financial asset (F) 112 117 586 651 
  Debt (D) 982 745 209 248 
Monthly income-conversion
 value of net worth (W) 1.6 1.8 338.8 415.9 

Imputed income (Z=Y+P+S+W) 35.1 33.0 174.2 204.7 
Car ownership 10.6% 0.0% 9.9% 12.2%
Age 70.3 70.8 73.5 73.0 
Female 46.7% 49.0% 47.5% 35.6%
High school or more 7.9% 6.7% 21.4% 26.3%
Living with spouse 46.6% 44.0% 33.3% 40.9%
Metropolitan 28.8% 27.8% 56.8% 69.7%
Gangwon 5.6% 3.7% 0.0% 0.0%
Gyeongsang 35.8% 36.5% 14.5% 17.8%
Jeolla 16.6% 17.6% 23.8% 6.4%
Chungcheong 13.3% 14.4% 4.9% 6.1%
Number of households 381,236 337,181 41,265 33,613
% of all elderly households 12.7% 11.3% 1.4% 1.1%
% of recipient households N/A N/A 21.0% 17.1%
Estimated amount per year 
 (in trillion won)

Poverty gap in dead 
zone: 1.1986

Poverty gap in dead 
zone: 0.9980

Unnecessary receipt: 
0.0418

Unnecessary receipt: 
0.0269

<Table 11> Dead Zone and Loophole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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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생보 수 에 있어서도 사각지 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 생보 사각

지 를 없애는 데 있어서도 이런 특성들

을 가진 가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상자 발굴에 극 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가구는 어도 데이터

에서 찰할 수 있는 월평균소득을 보거

나 보유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추정해 

보았을 때는 기 생보 수 권에서 배제

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 이들이 

소득  재산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자식이 있는 경우 수 권을 갖

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 기 ’에 묶

여 수 권에서 배제된 것이라면, 월평균 

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자식으로

부터의 생계비 보조가 기 생보 여를 

체할 수 이 되는지를 따져 야 할 것

이다.

이와 반 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

비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 가구가 기 생

보 상가구로 지정된 경우를 살펴보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003년 수 자 선정

기 은 2002년 12월 31일 재 수 상

으로 선정․보장 인 가구에 해 재산

의 소득환산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했다는 이

다.61) 이를 감안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표 11>의 (3)열에서처럼 최 생계비를 

과하는 약 4만 가구에게 지 된 연간 

약 420억원의 기 생보 지원 은 그 수

의 긴요성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균 순재산이 8천여만원으로 조

사된 이들 가구가 <표 11>의 (1)열과 (2)

열의 가구들보다 우선 으로 기 생보 

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

다. 특히 이들 가구는 자식으로부터 사

이 을 월평균 24만원이나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공공부조의 도움이 없이도 

빈곤상태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소득

원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기타가구소득이 사 이 소득과 

복계산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표 11>의 (4)열에서는 기타가구소득(X

로 표시)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최

생계비와 비교해 보았다. 이 게 완화

된 소득 기 으로도 수 자격이 확보되

지 않는 가구는 약 3만 4천 호에 달하며, 

이들 가구가 기 생보 노인가구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약 17%에 해당하는 것으

61) 한 이 범주에 해당하는 가구의 공공부조 수 액에는 기 생보 여가 포함되므로 기 생보 여를 제

외한 공공부조 수 액을 분리해낼 수 없다. 따라서 <표 11>의 (1)열과 (2)열의 기 생보 미지정 빈곤가

구의 월평균 공공부조 수 액 1만원을 원용해 기 생보 지정가구가 받는 기 생보 여가 아닌 공공부

조 수 액으로 추정해 보았다. 여기에 2003년 기 생보 계속수 자에 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 (1/3)
을 용하면 소득인정액은 Z=Y+P+1+W/3(단 : 만원)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2003년 KLIPS 노
인가구주 세  표본에서 3가구는 2003년에 새로 기 생보 수 상으로 지정되어 1/3의 소득환산액의 

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들의 존재가 부 격수 가구의 수나 비율의 추정에 향을 

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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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3)열과 (4)열의 

결과는 상 으로 매우 작은 소표본에

서 도출되었다는 에서, 기 생보 운

에 있어 잠재  수구의 실제 규모보다

는 그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

약 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3. 노부모 부양 패턴의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의 방향

노부모에 한 소득이 은 동거를 통

한 노부모 부양과 더불어 우리나라 노인

들이 사회  안 망이 미비한 가운데에

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  

안 망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는 노부모 부양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표 12>에서 보듯이, 만 50세 이상의 

KLIPS 고령자 응답자는 “돌아가신 노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 가 주로 그분들

을 부양하셨습니까?”라는 2003년 조사의 

설문에 해 71%가 장남이라고 답했

고 노부모 자신이라고 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부모가 살아 계시다

면 재 가 주로 그분들을 부양하고 계

십니까?”라는 설문에 해서는, 장남의 

비율이 45%로 고 노부모 자신이 스스

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율은 35%로 

늘어났다. 노부모가 생존해 있는 응답자

의 연령이 상 으로 낮을 것임을 고려

할 때, 통 인 장자상속  장자의 노

부모 부양규범이 해체되는 상과 함께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다른 자식들보다

는 노부모 자신에게로 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62)

한 자식으로부터의 사 이  역시 

노인의 주 소득원으로서 차지하는 비

이 어들면서 공 이 의 비 이 커지

는 추세임을 <표 13>이 보여 다. 고령자

의 생활과 의식에 해 일본 총무청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자식으

로부터의 사 이 이 주 소득원이라고 

답한 60세 이상의 한국 노인이 1980년

에는 72.4%에 달했지만 1995년 조사에서

는 56.3%로 약 1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공 연

이나 공공부조 등의 공 이 이 주 소득

원이라고 응답한 한국 노인은 1980년 

2.0%에서 1995년 6.6%로 소폭 증가했다. 

이를 2003년 KLIPS 고령자 부가조사자

료와 비교해 보면 최근의 추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60세 이상의 KLIPS

62)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6년 7월 1일 재 65세 이상 인구는 459만 7천명으

로 총인구 4,849만 7천명  9.5%를 차지해 2000년에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7%)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 그리고 2026년에는 ‘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

구비율 20%)에 진입할 망이라고 한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  18%는 아무 가족 없이 독거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부모 부양규범 해체와 핵가족화에 따라 상당수의 노인이 경제 ․정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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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nging Patterns of Undertaking Responsibilities to Support the 

Elderly: KLIPS Data

Coresident or supporter for the 
elderly parents

Who lived with or supported 
your deceased parents while 

they were alive? (%, n=2,597)

Who lives with or supports 
your elderly parents now? 

(%, n=799)
Changes

(% point)

Alone by themselves 18.6 34.5  15.9

Eldest son/daughter-in-law 70.6 45.2 -25.4

Other sons/daughters-in-law  6.5 13.8   7.2

Daughters/sons-in-law  2.8  4.1   1.4

All children together  1.5  2.5   1.0

Source: The additional survey for the old cohort (aged 50 or older) in the 6th wave of the KLIPS (2003).

<Table 13> Changing Patterns of Main Source of the Elderly (Aged 60 or Older) 

Income in Korea

(Unit: %)

Income source Items 1980 1995 2003

Labor  Wage, own business, etc 16.2 26.6 30.4

Property Rent, interest, dividend, deposit withdrawal, 
private pension, etc  5.5  9.9  9.9

Private transfers Subtotal 75.6 56.6 31.4

  From children 72.4 56.3 31.1

  From other persons  3.2  0.3  0.3

Public transfers Subtotal  2.0  6.6 25.6

  Public pension, social insurance  0.8  2.9 10.6

  Public assistance  1.2  3.7 15.0

Source: The 1980 and 1995 figures are from Seok and Kim (2000, p.35) who cited Japanese government's 
survey (日本 總務廳長官官房高齡社 策室 (1997), 高齡 の生活と意識, 第4回 國際比 調査

結果 報告書, 中央法規), and the 2003 figures are calculated by the author using the additional survey 
for the aged cohort in the 2003 KLIPS data.

고령응답자  가장 큰 소득원이 자식으

로부터의 사 이 인 것으로 보고한 비

율은 31.1%로서 1995년에 비해 약 25%포

인트 었으나, 공 이 이 주 소득원이

라고 보고한 비율은 25.6%로 19%포인트 

늘었다.63) 따라서 노후생활비 조달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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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식에 의존하는 고령인구의 비율은 

지속 으로 감소해 온 반면, 사회보장에 

생계를 의지하는 비율은 1990년  말 외

환 기 후 본격화된 복지지출의 증 와 

함께 비약 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산당국이 매년 발표하는  산개요에 

의하면, 명시 으로 노인복지 항목으로 

책정된 사회복지 산만 보더라도 2003년 

원화를 기 으로 1995년 약 784억원이던 

산이 2003년에는 3,902억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64) 한 <표 13>에서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

답한 고령인구도 1995년에 비해 약 4%포

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식으로부

터의 사 이 액 감소에 따른 소득결손

이 주로 공 이 의 확 와 노인근로의 

증 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65)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부양 역할

의 비 이 가족으로부터 국가로 꾸 히 

옮겨가고 있고, 가족 내에서는 자식으로

부터 노부모 자신에게로 부양책임이 넘

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추

세는 사회의 반  복지수  상승과 고

령화, 그리고 개인주의화에 따라 여러 나

라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 속한 인

구구조 고령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극

심한 출산 추세가 가져올 노후 부양가

족의 격감 내지 부재에 따라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66)

이러한 추세와 망하에서 노후소득보

장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매

우 요한 문제다. 재 우리나라는 고령

63) 1980년  1995년의 조사와 비교하기 해 2003년 통계에서 주 소득원은 <표 13>과 같이 구분된 소득구

성항목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정의했다. 두 항목으로부터의 소득이 같은 액으로서 최

 소득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003년의 백분율 합계는 결과 으로 100%를 조  넘는 101%
가 되었다.

64) 여기서 정의한 노인복지 산에는 노인에 한 기 생활보장(2000년 10월 이 에는 생활보호) 여 지

산은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훨씬 불어날 것이다. 한 노인복지 산으로 포함

된 구체  항목은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995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상자에 

한 노령수당 추가지원(월 2만원), 80세 이상의 거택․시설 보호 상자에 한 추가지원(월 3만원), 경로

당 운 비 등이다. 2003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기 생활보장 상자(34만명)에 한 경로연  추가

지원(월 4만 5천～5만원), 65세 이상 소득 노인(31만명)에 한 경로연  지 (월 3만 5천원), 경로당 

운 비와 난방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한 무료 식 지원, 재가치매노인의 치료․요양을 한 

공공치매병원 신축비 등이다. 1995년도 산개요(재정경제원) 192～193쪽과 2003년도 산개요(기
획 산처) 147～148쪽 참조.

65)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할 경우, 2003년에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 비율은 40.9%로 높아진다.
66) 2005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상으로 실시한 ‘은퇴에 한 국민

여론조사’(조선일보사․미래에셋증권 공동) 결과도 이러한 상을 뒷받침한다. “부모가 은퇴하면 자녀

들이 부모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7.4%가 ‘그 다’고 응답했지만, 정작 “내가 은퇴하면 

자녀들이 내 생활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26.9%의 응답자만이 ‘그 다’라고 답했다. 이 조

사는 2004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미국․일본․ 국․ 국․ 랑스․ 라질․멕시코․홍콩․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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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부양에 있어서 가족과 국가의 상

 역할 비 이 변화해 가는 이행기에 있

다고 볼 수 있는데, 변화의 방향은 가족, 

특히 부양의무자로서 자식의 역할이 축

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이 그 갭을 메우고, 나아가 

반 인 노인복지 수 을 높이기 한 정

부지출이 확 되는 양상을 보이면, 이에 

반응해 가족의 역할, 컨  자식의 노부

모 부양이나 노부모에 한 소득이 은 

더욱 빨리 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보호기능의 사회  

체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복지지출 확

에 따른 재정부담, 노후 비 민간 축

에 한 악 향,67) 이타  사 이 의 구

축, 가족 험의 사회화에 따른 도덕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 들을 지

할 것이다.68) 이런 입장에서 제기된 궁여

지책이 이른바 ‘효행 장려  지원 법안’ 

는 ‘효도 법안’과 같이 노부모 부양을 

법을 통해 장려하는 제안이다.69) 를 들

어, ‘효도직불카드제’를 도입해 노부모에

게 사 이 을 공식 으로 제공한 자식

에게 세제혜택 등 인센티 를 주는 방안

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 등 

공 이  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이런 

방안 역시 노부모와 자식의 력하에 만

들어낼 수 있는 수구를 완 히 차단할 

수 없으며,70) 자식의 이기 인 입장에서

만 보면 동일 액 이상의 공 이 이나 

세제혜택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는 

한 이런 법안에 의해 소득이 을 실행할 

다․인도를 상으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항목을 물었던 것인데, 한국인의 경우에만 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해 “지 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에 받지 못할 것이다”는 식의 비 칭 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인구 고령화와 노부모 부양 패턴의 변화가 이례 으로 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67) 특히 자산심사(means test) 방식의 복지 로그램은 신청자격을 갖추기 한 목 으로 소득을 넘어선 소비

지출을 함으로써 재산을 이거나 빚을 늘리는 것과 같은 부의 축(dissaving) 행 를 유발할 수 있다.
68) 앞서 각주에서 언 한 ‘은퇴에 한 국민여론조사’의 국제비교를 보면, “지난 1년간 은퇴 이후를 해 

비한 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44.1%로 11개국  9번째(1  캐나다는 96.5%)로 처진 반

면, “은퇴 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45.9%로 11개국  첫 번째

를 차지해, 노후에 한 사  비( 축이나 의존할 자식)는 부실하고, 정부의 역할에 해 과도하고 매

우 낙 인 기 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9) 다소 극단 인 로 싱가포르에서는 1995년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을 제정해, 경제  능

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 부모가 법 으로 자식에게 부양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친자나 양자, 아들이나 딸의 구별 없이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며, 자식이 많을 

때는 부양책임을 분담한다. 부양에 해 분쟁이 있는 경우 부모, 자식, 그리고 원회가 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한번 결정된 것은 법  구속력을 갖게 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하에서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식이 빈곤한 노부모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우선 해당 노부모에게 기 생활보장 여를 지 하고, 해당 자식에게 보장비용 징수 가능성에 

해 서면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0) 를 들면, 부모와의 합의하에 부모에 한 공개  소득이  후 비공개  환수를 통해 인센티 만 취하

는 편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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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한 

이런 정책방향은 사회의 추세  개방

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차 실성이 

어들 가능성도 있다.71)

이처럼 앞으로 자식이 노후 비책이 

되기 힘들다면, 향후 고령인구의 소득보

장, 특히 빈곤노인가구의 기 생활보장

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재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

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소득, 자산

소득, 공 이 소득과 사 이 소득 등 

각각의 소득원에 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의욕과 근로능력을 모두 갖

춘 고령인구를 한 일자리 마련을 통해 

자립  근로소득이 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생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72) 

술했듯이 지 도 생계형 근로에 종사하

는 고령인구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앞으

로 교육수 과 숙련도가 높은 세 가 고

령인구에 편입되는 을 고려해, 이제는 

고령근로의 질에도 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은퇴 에 담당했던 업무와 직․간

으로 연 이 있는 부문이나 각자가 특

기와 취미를 가진 부문에서 고령인력을 

극 활용하는 것은 출산․고령화 시

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효율 으로 

이용하는 방안인 동시에, 노인소외문제

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고령인

구의 사회  소속감과 자 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민연 과 같은 공 연 이 재

정고갈의 우려 속에 시 한 개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 인 노후 비 축

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 앞의 <표 4>와 

<표 13>에서 보이듯이 고령인구의 소득

원으로서 낮은 수 에 머물고 있는 자산

소득의 비 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비 

장기 축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다. 노후소득으로서 자산소득의 역할

을 확 하기 해서는 고령화 시 의 수

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장기 축상품을 

도입하고, 개인연 의 혜택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한 제도  재정비를 단행하

며, 사 인 노후 비 축이 고령인구의 

견실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련 업계

의 건 성을 감독하고 융시장의 안정

성을 높이는 정책과 이를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73)

71) 이와 련된 것으로, Ogawa and Retherford(1997)는 일본의 경우 속한 고령화, 자식과 노부모의 동거비

율 하락과 가족연  약화, 여성의 교육  경제활동 증 , 부양가능 족의 감소, 가부장제 약화 등으로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의 부담을 국가에서 가족으로 일부 되돌리려는 시도가 성공 이지 못할 것이라고 

상한 바 있다.
72)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근로를 막는 정년제를 재검토하고(‘임 피크제’와 병행 검토), 연 의 여

시기를 상향조정하며, 고령인구에 맞게 설계된 고령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for the 
Elderly)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73) 노후소득보장을 한 구체 인 융정책과제와 실행방안에 한 기존 연구로서는 박창균(2005)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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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노후소득보장을 한 공공부조 

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

표 설정과 더불어 노후소득에 한 실태 

악과 달체계를 완벽하게 하기 한 

노력이 요하다. 사회의 복지수 을 높

이는 방식에 한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도,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

는 빈곤노인가구가 존재하는 실에서 

정책의 최우선순 는 빈곤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

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추가 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지만, 행 공공부조제도 

하에서 사각지 에 놓여 있는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

도  개선 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 산의 팽창이 재정건 성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출의 우선

순 를 설정하되 취약계층에 집

(targeting)하고, 경제력과 계없이 일률

으로 제공되면서 향후 폐지하거나 삭

감하기 힘든 보편 여(demogrant와 같은 

universal benefit)의 도입에는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인구

에게 일률 으로 지 하는 보편 여의 

확 는, 고령인구의 비 이 속히 늘어

가는 사회  환경에서 정치  고려에 의

해 모색될 가능성도 있지만, 빈곤율의 감

소에 향을 받게 될 빈곤해소 비용과는 

달리 경직성 복지지출로 자리 잡아 재정

부담을 지속 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노후소득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

고 있는 사 이 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수립 시에 어떻게 반 할 것인지도 신

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사 이 을 당사

자가 성실신고하지 않는 한 악하기 매

우 어렵다는 은 기 생보와 같은 공공

부조 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두 가지 상

반된 문제를 가져온다. (1) 사 이 이 실

제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의 인 

간주부양비가 산정되어 공공부조의 사각

지 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2) 충분한 사

이 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불긴요한 

공공부조가 제공되어 수구를 만드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보다는 정책  개선의 가능

성 면에서나 정책의 우선순  면에서 

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 조사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사 이 까지 완 히 악할 수는 없다

는 에서 수구를 완 히 차단하는 것

은 불가능하며, 한 수구의 존재는 정

보의 비 칭성하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

는 달체계상의 한계이지만, 사각지

를 방치하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달성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구를 획기 으로 이지 못하

면서 사각지 를 범 하게 조장하는 제

도설계상의 문제 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

선 사회복지사 등 빈곤문제 해결을 한 

담인력을 확충하여 공공부조수  격

자가 정보 부족이나 신청방법에 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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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이유로 수 권에서 배제되는 경

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해, 기 생보 운 에서 부양

능력이 미약한 자식으로부터의 사 이

을 간주부양비 명목으로 자의 으로 추

정하고 평균 인 사 이 의 실태에 비

해 과 추정된 부양비를 소득평가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가구의 경제  형

편이 잠재  기 생보 수 권자로 검토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들 가구

에 제공될 수 있는 자식으로부터의 사

이 에 해서는 정부가 단속할 필요성

이 크지 않을 것이다. 악하기 힘든 사

이 을 색출하기 해 행정력을 사용

하거나 간주부양비를 책정하는 것은 어

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다. 출산 시 에 

소득 노인가구에 해 제공되는 사

이 에 정책  개입을 자제하는 것은, 자

식을 낳아 기른 수고를 노후에 소액의 이

소득으로 일부나마 보상받는 것을 인

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설령 자식으로

부터 받는 소득이 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고 빈곤노인가구에게 최 생계비를 채

워 주는 공 이 을 제공한 것이 기존의 

사 이 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빈곤해

소라는 최우선 정책목표는 여 히 달성

되고 있는 것이다.74)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KLIPS 데이터를 이용해 우

리나라에서 노후소득의 요한 원천이 

되어 온 자식으로부터의 사 소득이  

실태와 그 결정요인을 고찰했고, 사 소

득이 의 노인빈곤 완화효과를 공공부조

와 비교하여 분석했으며, 노인복지의 사

각지 와 수구를 지 했다. 앞에서 발

견한 사실들을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2004년 기 으로 다섯 가구  세 

가구는 부모에게 제공한 사 이 이 있

었으며, 소득이 을 실행한 경우 연간 이

 총액의 평균값은 약 200만원, 값

은 120만원이었다.

(2) 2003년 기 으로 만 60세 이상 노

인가구주 세 의 다섯 가구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은퇴와 고령화에 따른 근로소득 격

감을 보충하기에는 자산소득이 미미하고 

74) 이 경우 정부가 빈곤노인가구의 부양의무자에게 일종의 보조 을  효과를 갖는데, 경제  지 나 소

득의 세  간 상 성(intergenerational correlation)을 감안하면 자식 세 에서 소득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 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빈곤노인에게 여러 자식들이 있고 이  상 으로 여유가 있는 자식

으로부터 사 이 이 제공되어 왔을 경우, 공 이 에 의한 사 이  구축은 자식들  상  고소득

자의 후생을 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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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소득 역시 충분하지 않아 배우

자 소득을 포함한 평균 월소득이 75세 이

후에는 45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고령층

의 빈곤 험이 상당히 높다.

(4) 노부모에 한 자식의 소득이 은 

노부모의 생계를 보 해 주려는 이타

인 동기가 지배 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

으며, 교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인 교환보다는 주로 노부모가 손

자녀를 돌보는 것에 한 보상의 성격으

로 보인다.

(5) 사 이 액은 노부모의 소득과 음

의 상 계가 있고 자식의 소득(특히 근

로소득)과는 양의 상 계에 있으나, 이

액의 소득탄력성은 높은 수 이 아니다.

(6) 사 이 액은 노부모가 75세 후

일 때 최 가 되고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7) 공 이  에서도 국민기 생활

보장 여 등 공공부조 수 은 사 이

을 상당 부분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다.

(8) 부부간에 각자의 부모에 한 소득

이 을 둘러싼 략  상황이 존재한다. 

컨 , 결혼 상태에서 한쪽으로의 이

은 다른 쪽으로의 이 을 유발하지만 각

자의 부모에 한 소득이  경쟁은 가구

의 가처분소득을 하락시키므로 형평과 

자제의 유인이 혼재한다.

(9)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식으로부터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모에게로의 소

득이 이 상 으로 두드러지는 상 

등 지역  차이가 발견된다.

(10) 사 이 이 공 이 보다 빈곤완

화효과가 크지만, 외환 기 후 복지지출

의 확 와 함께 공 이 의 비 이 폭 

높아져, 공 이 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

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

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11) 만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세  

 사 이 과 공 이 을 감안한 이후

에도 총소득(재산소득과는 별도로 재산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 최 생계

비 미만인 가구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3년 기 으로 국민기 생활보

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 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 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

정되는 노인가구주 세 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해서는 약 1

조원의 지원  산과 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일반 으로 빈곤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요인, 즉 여성가구주, 학력, 독

신  독거, 지방 거주 등의 특성이 국민

기 생활보장 여 수 에 있어서도 사각

지 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4) 공공부조 로그램의 운 과정에

서 부 격수 이나 과수  등의 수

구가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사각지 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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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령인구 부양역할의 비 은 가족

으로부터 국가로 계속 이 되고 있고, 가

족 내에서는 장남을 심으로 한 자식으

로부터 노부모 자신에게로 부양책임이 

넘겨지고 있다.

족 내에서는 장남이 노부모를 양

하는 유교  통을 이어받고 사회 으

로는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가

졌던 우리나라에서 자식의 노부모 부양

과 소득이 은 노후 생계유지의 심

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

화․개인주의화와 인구 고령화, 노부모 

부양에 한 의식 변화 등은 통 인 노

부모 부양 습을 허물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반포보은(反哺報恩)’은 차 옛말이 

되어가고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키우

지만 열 아들이 한 아버지를 양하기 어

렵다”는 독일 격언이  세태를 반 하

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고령인구에 한 사 부양의 공 부양

으로의 환은 통사회의 해체와 근  

복지국가의 출범을 반 하고 있으며, 

재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소득보장을 정부

가 복지 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라는 요

구와 기 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에 한 정부의 공 이 은 민간

의 사 이 을 구축하는 효과를 수반하

여,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복지에 한 민

간의 수요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있다.

노후소득보장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

할이 커지는 것은 사회 반의 복지수  

향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출산․고

령화 시 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 시

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후소

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우선순  책정이 

무엇보다 요한데, 빈곤 해소는 사

회 으로 합의할 수 있는 최우선 순 일 

것이다. 이런 에서 평가한다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고 경직  비용부담

이 큰 보편 여의 확 보다는 취약노인

계층에 한 집 인 지원이 우선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한 정부의 산지원 

못지않게 요한 것은 빈곤 해소라는 최

우선목표 달성을 해하는 복지의 사각

지 를 없애기 해 제도  문제 을 개

선하고 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경제  도움이 실히 필요한 취약노인

계층을 락 없이 악하여 한 소득

이 을 통해 최소한의 기 생활을 보장

하는 것은,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

인구의 효율  활용  자립방안을 모색

하는 것과 함께 머지않은 고령사회를 

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 책임이

며 시 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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